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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국유특허권 일반현황

1 개 요

 가. 국유특허권의 개념

   현행법상 특허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특허권이라 함은 국가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에 따라 국가명의로 출원하여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외국

특허로 등록된 권리(이하 “국유특허권”이라 한다)를 말한다.

  ☞ 직무발명이 아닌 국가명의 등록특허는 국유재산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관련기관(중앙관서의 장 등)에서 관리

 나. 국유특허권 업무의 관장

  • 특허청 : 직무발명의 장려 및 보상, 국유특허권 처분 ․ 관리, 국유특허권의 

활용촉진

  • 발명기관 : 직무발명의 국가승계 및 국내 ․ 외 특허출원, 출원 중 직무

발명의 처분 · 관리

  • 발명자 또는 발명기관 의무 :

     - 처분시 특별사유가 없는 한 실시협력의무

     - 출원시까지 발명내용 비밀유지의무

 다. 국유특허권의 처분방법

처분종류 처분방법 기간 조   건

통상
실시권

유상 수의계약 3년 이내  일반적 국유특허 처분원칙임

무상 수의계약 3년 이내
 농어민 소득증대, 수출증진, 공공의 목적 등으로 특허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용실시권 
또는 매각

경쟁입찰 3년 이내
 통상실시권을 받고자 하는 자가 없거나 후속연구에 3년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해야하는 경우, 특허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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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이나 실시준비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준비기간, 또는 국유특허권의 존속기간이 계약일로부터 4년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 존속기간 만료 시까지의 잔여기간만큼 연장가능

  ☞ 등록 후 3년 이상 미활용 국유특허에 대해 최대 3년간 무상통상실시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업무 운영요령, ’21. 10.) 

 라. 국가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을 국가가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이는 등록보상금, 처분보상금, 기관포상금으로 구성됨

 가. 법적 근거

  •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 제15조제7항

  •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 ․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 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 제정 ․ 공포(1972.12.14)

 나. ’22년 예산 : 1,257백만원

 가. 국유특허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05.11.)

  • 국유특허 등록, 처분, 관리대장 작성 등 관리프로그램 구축

 나. 국유특허권의 사업화 촉진

  • 국유특허 활용촉진을 위한 국유특허 무상실시제도 도입(’06.4.)

  • 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 IP-Market(http://www.ipmarket.or.kr)에 

국유특허 기술정보 제공 등

• 국유특허 선별평가를 통하여 평가등급에 따른 기술홍보(’07부터 실시)

    ※ ’14년 누계 3,951건 평가(자동평가시스템 3,212건, 전문가평가 73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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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유특허권 무상실시요령 개정(’10.2.)

    ※ 국유특허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무상실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 ․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개정(’11.9.30. 

시행) 및 동규정 시행규칙 개정(’11.10.7. 시행) 

    ※ 국유특허권 처분 · 관리 업무의 위탁 범위 및 절차 등을 규정

  • 국유특허권 처분 ․ 관리 업무의 위탁에 관한 운영요령 제정(’11.10.)

    * 수탁기관의 지정 및 위탁 업무의 처리절차 등을 규정 

  • 국유특허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농업분야 국유특허권의 처분 ․
관리 업무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시범적으로 위탁(’11.12.)

    ※ 위탁 범위 :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국유특허권의 통상실시권의 허락 및 

홍보 등 관리 

    ※ 위탁 근거 : 발명진흥법 제56조,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 ·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 국유특허권 유상처분시, 계약기간 만료 후, 실제 사용한 수량만큼 
정산하여 사용료를 납부하는 사후정산 방법으로 변경(’13.10.)

  • 축산분야 농림축산검역본부 국유특허권의 처분 ․ 관리 업무를 농업기술
실용화재단에 위탁(’14.8.)

  • 전문 인력 및 기술거래실적을 보유한 수탁기관 지정 확대(’15.7.)

    ※ 한국임업진흥원(산림분야), 한국발명진흥회(수산 등 기타분야) 추가 지정

  • 국유특허 전용실시 기본계획 수립(’16.3.)

    ※ 전용실시 확대를 위한 처분절차 및 방법 등 운영계획 마련

  •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유특허 혁신 방안」발표(’18.10.)

    ※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안건 상정(’18. 10. 24.)

  • 공무원 직무발명 규정 개정으로 위탁기관의 전용실시 업무 수행 시작
(’19. 10)

  •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 ·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업무 운영요령 제정

(’20. 11.)

  • 발명진흥법(’21.4) 및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 규정(’21.10) 등 하위법령 개정

    ※ 국가기관 소속 비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전용실시권 갱신 제한 

완화 등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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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연도별 국유특허권 신규등록 및 보유현황(’21)

(단위 : 건)

구분

신규 등록 누  계

특허 실용
디
자
인

외국
특허 계 특허 실용

디
자
인

외국
특허 이전 소멸 계

’06 154 35 7 9 205 1,178 295 110 37
137

(특110,실27)
66

(특19,실37,디10)
1,620

’07 196 9 6 1 212 1,351 292 108 38
155

(특125,실30)
91

(특27,실46,디18)
1,789

’08 222 14 15 2 253 1,504 291 120 40
186

(특155,실31)
147

(특66,실60,디21)
1,955

’09 149 11 34 9 203 1,628 294 153 49
192

(특161,실31)
175

(특85,실68,디22)
2,124

’10 188 13 16 11 228 1,784 267 169 60
197

(특166,실31)
242

(특112,실108,디22)
2,280

’11 316 10 28 7 361 2,080 255 196 67
204

(특173,실31)
278

(특125,실130,디23)
2,598

‘12 432 21 41 15 509 2,491 240 237 82
218

(특187,실31)
321

(특132,실166,디23)
3,050

‘13 581 26 41 21 669 3,060 219 278 103
218

(특187,실31)
380

(특144,실213,디23)
3,660

’14 676 34 51 8 769 3,708 210 326 111
218

(특187,실31)
454

(특172,실256,디26)
4,355

’15 601 16 85 25 727 4,258 195 394 129
218

(특187,실31)

560
(특223,실287,

디43, 해7)
4,976

’16 539 12 121 19 691 4,832 174 502 143
218

(특187,실31)

578
(특189,실320,
디57, 해12)

5,651

’17 651 19 76 21 767 5,429 164 562 112
220

(특187,실31, 해2)

727
(특243,실349,
디73, 해64)

6,267

’18 712 18 93 36 859 5,954 155 622 142
220

(특187,실31, 해2)

984
(특430,실376,
디106, 해72)

6,873

’19 674 11 99 25 809 6,519 145 717 161
220

(특187,실31, 해2)

1,124
(특539,실397,
디110, 해78)

7,542

’20 672 12 90 27 801 7,089 136 804 184
220

(특187,실31, 해2)

1,254
(특641,실418,
디113, 해82)

8,213

’21 692 15 128 31 866 7,577 121 922 212
220

(특187,실31, 해2)

1,501
(특845, 실448, 
디123, 해85)

8,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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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발명기관별 국유특허권 보유현황(’21)

(단위 : 건)

        발명기관
 권리별

계
농  촌
진흥청

국립산림
과학원

국립수산
과학원

농림축산
검역본부

기타

계 8,832 4,211 516 642 449 3,014

특    허 7,577 3,745 488 585 429 2,330

실용신안 121 89 - 2 1 29

디 자 인 922 261 27 24 - 610

해외특허 212 116 1 31 19 45

 라. 연도별 국유특허권 실시건수 및 실시료수입 현황(’21)

(단위 : 백만원)

구 분

실시건수(건) 실시료수입

등록 출원 계
등록 출원 계

유상 무상 유상 무상 등록 출원 총계

’05이전 431 13 237 23 444 260 704 1,436 769 2,205

’06 129 20 58 1 149 59 208 531 140 671

’07 183 9 63 0 192 63 255 431 83 514

’08 147 14 110 0 161 110 271 425 295 720

’09 192 12 108 12 204 120 324 408 219 627

’10 226 13 111 29 239 140 379 551 192 743

’11 238 5 230 4 243 234 477 695 587 1,282

’12 332 56 285 5 388 290 678 609 774 1,383

’13 351 40 279 0 391 279 670 716 434 1,150

’14 428 26 191 8 454 199 653 196 81 277

’15 533 113 201 - 646 201 847 233 397 630

’16 634 108 309 6 742 315 1,057 465 236 700

’17 812 113 260 - 925 260 1,185 498 62 560

’18 897 123 231 1 1,020 232 1,252 767 500 1,266

’19 985 172 259 4 1,157 263 1,420 539 140 679

’20 1,362 201 356 0 1,563 557 1,982 952 670 1,623

’21 1,323 128 264 1 1,587 129 1,726 1292 587 1,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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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국유특허권 실시율(’21)
(단위 : 건, %)

구 분
전체등록건수

(A)

실시건수(B) 실시율
(B/A)통상실시 전용실시 전체

특    허 7,577 2,117 7 2,124 28.0

실용신안 121 36 - 36 28.9

디 자 인 922 80 - 80 8.7

해외특허 212 8 - 8 3.8

전    체 8,832 2,241 7 2,248 25.4

 * 실시건수는 실시된 권리기준(각 권리마다 여러 번 실시되더라도 1건으로 산정)

 * (’16) 20.0% → (’17) 21.7% → (’18) 21.8% → (’19) 22.6% → (’20) 23.9% → (’21)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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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유특허권 등록 및 관리절차

국유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등록절차

발 명 자

발명기관장

특허청
(출원과,
심사과)

특허청
(산업재산
활용과)

특허청
(등록과)

민간인 발명자
(공동권리자)

⑩ 완료

②,ⓑ 직무발명 승계
       여부 결정

공무원 발명자

①,ⓐ 직무발명신고

승계

④,ⓓ 심사 후 
특허결정

②-1,ⓑ-1 승계여부 서면통지
※ 불승계시 자유발명

③ 국가명의        
단독출원

ⓒ 공동명의 출원

공동발명 유무

無

有

有

⑧ 국유특허등록통보
(특허증송부)

⑦국유특허
  등록요청

⑨ 등록결과 통보 및 
등록보상금지급

⑥ 국유특허
   등록요청공동발명 유무

無

ⓖ 국유특허 공동명의 
등록

ⓗ 국유특허   
관리요청

ⓘ 직무발명에 의한 
국유특허목록 추가 및 

등록보상금 지급

ⓕ 
특허등록

요청

ⓙ 완료

⑤,ⓔ 특허결정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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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단독 권리

  절차별 확인사항

 ① 발명자는 발명 즉시 발명기관의 장에게 직무발명신고를 한다.

<첨부서류>

 • 직무발명신고서

 •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소속기관의 업무, 발명자의 직무, 

직무발명의 성질, 발명 당시 발명자 지분 등 기재)

 • 직무발명의 요약서(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약서에 준하여 작성)

 ②, ②-1 발명기관의 장은 직무발명여부를 판단하여 승계여부를 서면

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한다.

 ③ 국가승계 결정을 하고, 국가공무원 등만 발명한 경우에 발명기관의 

장은 발명기관을 부기하여 국가명의로 단독 특허출원하고,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한다.

 ④, ⑤ 심사결과 특허결정이 나면 특허청 심사관이 출원인에게 특허결정

서를 통지한다.

 ⑥ 발명기관의 장은 특허청(산업재산활용과)에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에 

따른 국유특허 등록 요청을 한다.

<첨부서류>

 • 등록요청서 1부

 • 직무발명에 대한 의견서 1부

 •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 1부 (발명자 지분율 및 

계좌번호)

 • 특허결정서 또는 특허증 사본 1부

 ⑦ 산업재산활용과는 특허넷으로 국유특허 등록접수 및 등록과에 등록

요청을 한다.

<등록사항>

 • 권리자 : 대한민국(관리청 : 특허청장, 승계청 : 발명기관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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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등록과에서 산업재산활용과로 특허증을 송부한다.

 ⑨ 특허넷에 완료처리대상을 클릭하고 발명기관에 국유특허 등록결과를 

통지한다.

• 특허증 및 등록원부 사본 1부 송부

• 추후 등록보상금 지급안내

 󰊉󰊒 문서스캔 및 서류를 철한다.

• 접수문서, 특허증, 등록원부를 1건으로 스캔 및 철한다.

• 등록보상금을 지급한다.

대한민국과 민간 공동권리

  절차별 확인사항

 ⓐ 대한민국 단독권리와 동일

 ⓑ, ⓑ-1 절차는 대한민국 단독권리와 동일하며 국가승계시 국가공무원 

등 발명자가 가지는 지분만을 승계한다.

 ⓒ 국가승계결정을 하고 발명기관의 장 또는 민간공동권리자는 국가

(발명기관부기) 및 민간인 공동명의로 출원한다(국가와 민간인의 

지분을 명기)

   • 관련 규정(특허법 시행규칙 제27조, 특허 등록령 제29조)

     공유지분을 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 있는 때에는 특허 출원서 또는 특허출원인 변경

신고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출원인 지분변경 신청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의 

변경신고서 제출 : 지분변경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첨부(특허법 

시행규칙 제27조, 특허 등록령 제29조)

   • 출원시 권리자와 발명자가 누락 되지 않도록 확인

     권리자란은 단독소유와 공동소유 여부를 구분하는 것이며(소유형태) 

발명자란은 발명자 인격권과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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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므로 소유형태(단독 또는 공유)를 불문

하고 발명기관에서 승계하는 경우에 발명자란에는 공무원 등 및 

민간인 발명자가 기재되어야 함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특허법 제33조, 제44조)

      -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 :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은 국가가 

승계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로 하며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권리자 및 발명자 등록 경우의 수>

권 리 자 발 명 자

대한민국 기업체(민간인) 공무원 민간인

○ ○

○ ○ ○

○ ○ ○ ○
 

   • 대학교수는 직무발명일 경우 전담조직인 산학협력단 명의로 출원

< 공공부분과 민간기업간 공동연구계약시 주의사항(발명기관) >

1. 지식재산권 소유문제

2. 공동명의 출원시 실시에 관한 내용

• 지분관계 명시[(예시) 대한민국: 갑 70%, 민간기업: 을 30% 등]

• 자기 실시할 경우 실시조건 반영

  예) 을이 실시할 경우에도 국가지분만큼 실시료 납부의무 부과 등

• 연차료 미납시 권리귀속 문제

• 특허분쟁시 소송비용 부담조건 명시 등

※ 국가와 국가 이외의 자간에 공동연구수행에 따른 결과물을 국유특허로 출원, 

등록할 경우에는 위의 주의사항을 사전에 반드시 협의하여야 하며, 연구기관은 

연구결과물을 특허로 출원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국가 단독명의로 하여야 사

후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음

※ 국가기관에서 민간기업에 용역을 주어 개발되는 특허 등의 발명자에는 실질적

으로 연구를 수행하지 아니한 발주기관의 공무원이 발명자로 등재될 수 없음



제2장

국
유
특
허
권

등
록

및 

관
리
절
차

www.kipo.go.kr • 17

   • 착오로 인한 발명자 정정가능기간

      ‣ 특허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발명자의 기재를 누락하거나 

잘못적은 때에는 추가 또는 정정할 수 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28조)

 ⓓ, ⓔ 대한민국 단독권리와 동일

 ⓕ 특허결정이 나면 발명기관의 장은 공동권리자인 민간인권리자로 

하여금 등록료를 납부하고 대한민국과 민간인 공동명의로 특허청

(등록과)에 특허 등록하게 한다.

 ⓖ 등록과는 특허등록 후 특허증을 특허권자에게 송부한다.

 ⓗ 발명기관은 특허등록 후 특허청(산업재산활용과)에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에 따른 국유특허권 관리 및 보상금 지급요청을 한다.

<첨부서류>

 • 등록요청서 1부

 • 직무발명에 대한 의견서 1부

 •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 1부 (발명자 지분율 및 

계좌번호)

 • 특허결정서 또는 특허증 사본 1부

   • 공유권리는 특허넷의 국유예측목록으로 관리

민간공동권리자가 특허등록 하였으나 발명기관에서 관리요청하지 

않은 권리는 발명기관에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 여부를 파악하여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줄 것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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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특허 등록 신청접수

국유특허 등록의뢰서 작성

결재대기

등록증 및 등록원부출력

국유특허등록안내서 출력

완료처리대상

등록보상금 지급대상

등록보상금 지급의뢰목록

엑셀문서 출력 후 
운영지원팀 송부

보상금 지급완료

화면방식

결재대기

결재상신

결재승인

접수문서스캐닝

결재

등록원부생성

등록과

국유특허목록추가 및 관리대장생성

※ 등록과로부터 특허증 받은 후 ‘완료처리대상’에서 해당 권리 
완료처리 클릭

참고 - 특허넷에 의한 국유특허 등록접수 및 관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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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리이전시 신청서류

 가. 공동권리자의 권리포기

  • 포기서, 말소등록신청서

  • 포기자 인감증명서(또는 법인인감증명서)

  • 포기자 주민등록 초본(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위임시 대리인(법률사무소) 위임장

 나. 공동권리자의 권리지분 이전

  • 권리이전 관련서류

    - 권리자지분의 전부이전 또는 일부이전 등록신청서

    - 양도증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공동권리자 동의서 및 공동권리자 인감증명서 각 1부(공유자가 여러 

명일 때)

  •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 관련서류

    - 등록요청서

    - 직무발명에 대한 의견서

    - 보상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

    - 특허증(특허결정서) 사본

    ※ 참고 : 제3자와 국가가 공유하고 있는 국유특허권을 제3자가 국가 이외의 자에게 

(전부)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관리청인 특허청(산업재산활용과)과 양도인 

및 양수인은 삼자간 지분이전에 관한 동의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에 특허청

(등록과)에 국유특허권에 관한 지분이전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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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등록업무

발 명 자

발명기관의 장

외국 특허청

특허청
(산업재산
활용과)

민간인 발명자
(공동권리자)

② 직무발명 승계
여부 결정

국가공무원 등 
발명자

① 직무발명 신고

승계

④ 심사 후 특허결정 
및 등록

②-1 승계여부 서면통지
※ 불승계시 자유발명

③ 국가명의    
  단독출원

③-1 공동명의 
출원

無

有

⑥ 관리대장 정비 및 
등록보상금 지급

⑤ 직무발명에 따른 
국유특허 관리요청

공동발명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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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별 확인사항

 ①, ②, ②-1 국내특허와 동일

 ③ 직무발명 승계시 국가명의로 출원하고 해외출원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한다.(권리자와 발명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

‣ 공동출원인 경우 특허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

 ④ 특허결정 및 등록(특허권자 : 대한민국)

 ⑤ 해외특허 등록 결정이 나면 지체 없이 발명기관의 장은 특허청장에게 

통보한다.(직무발명에 따른 국유특허 관리 및 보상금 지급요청, 

국유특허등록 관련서류 제출 ; 외국특허번호(국내 특허등록번호 포함), 

국가명, 등록일, 존속기간, 차기연차료 납부예정일, 공동권리자유무를 

반드시 공문에 명시)

    ※ 유럽 특허의 경우, 전체 지정국을 반드시 명시하여 송부

 ⑥ 특허넷에 외국국유특허 목록 등록 및 국내특허권이 없을 시 등록

보상금 지급

 나. 연차료 지급

② 연차료 
납부의사 문의

④ 연차료 송금

외국 특허청

외국 대리인

국내 대리인

⑥ 연차료 수납

⑦ 연차료 및 
수수료 지급요청

특허청
(산업재산
활용과)

① 연차료 
납기예정일 통보

③ 연차료 납부요청

⑤ 연차료 납부

⑧ 연차료 및 수수료 지급

⑨ 연차료 및 
수수료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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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별 확인사항

 ① 연차료 납기예정일 및 예정금액을 통지한다.

 ② 발명기관에 연차료 납부의사를 문의한다.

<첨부서류>

 • 납부대상목록(리마인더) 1부

 ③ 연차료 납부요청(전화통보 및 공문발송)

 ④ 국내대리인이 우선 외국대리인에게 연차료 납부요청 및 송금한다.

‣ 송금액 : 연차료, 외국대리인수수료, 통신료 등

 ⑤, ⑥ 외국대리인이 연차료를 납부한다.

 ⑦ 국내대리인이 특허청에 연차료 및 관련수수료를 지급요청한다.

   <첨부서류>

 • 외국환 거래 영수증(연차료, 외국대리인비용, 통신료, 송금수수료 등)

 • 세금계산서(국내대리인 수수료)

 • 외국대리인 지급요청서 사본(연차료, 외국대리인 수수료)

 ⑧, ⑨ 연차료 및 관련수수료 지급

‣ 국가마다 연차료 납부시기가 다르므로 매년 1월에 발명기관(대리인을 

통한 취합)에 차기년도 연차료 지급예정현황을 파악한다.(특히, 

미국의 경우 4년마다 1차례씩 3회 납부)



www.kipo.go.kr • 23





제3장

국
유
특
허
권 

처
분
절
차

www.kipo.go.kr • 25

제3장 국유특허권 처분절차

국유특허권 등록 후 통상실시권 유상처분 [처분권자 : 수탁기관의 장]

<수탁기관의 국유특허권 통상실시권 유상처분 흐름도>

否

一致

① 국유특허목록조회

실
시
권

신
청
자

수
탁
기
관

발명
기관

⑥ 실시료 견적 
등 의견회신

⑧ 계약내용 
동의요청

⑨ 계약내용 동의
- 견적내용확인
- 계약내용확인

⑬ 실시료 납부

⑩ 계약서 
작성

⑬-1 실시료 납부 완료
(처분보상금지급대상)

⑦-2
재견적제출

② 실시권 
계약 동의문의

공
동
권
리
자 계약불가

無

有
공동권리자

유무

與

不一致

특
허
청

1차 검수 2차 검수 3차 검수

⑦ 회신내용
검토

동의
여부

⑤ 실시료 견적 
등 의견문의

③ 계약신청(방문, 
우편, 또는 
온라인접수)

④ 계약신청 
접수 및 
내용확인

⑦-1
재견적

제출요청

⑪계약완료
(계약서 우편송부 및 스캔)

⑫계약만료 후 
실시료 납부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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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별 확인사항(사후납부 원칙의 경우)

 ① 국유특허목록조회 및 특허등록공보를 확인할 수 있다.

 ② 공동권리자가 존재할 때 실시권 계약 동의를 문의한다.

• 동의시 공문에 인감날인 후 인감증명서 함께 제출요청

       * 공동권리자가 동의할 때 실시권 계약이 가능함

 ③ 계약신청자는 수탁기관에 방문,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계약을 신청할 

수 있다.

• 실시권 실시범위 입력(실시기간, 실시지역, 실시내용 등)

• 실시료 견적내용 입력(예상판매수량, 예상판매단가, 점유율 등)

• 사업계획서 1부.(예시 참조)

‣ 신청 전 실시료 견적내용 입력 시 사전에 발명기관과 협의 후 

작성해줄 것을 안내한다.(실시료 견적용어 정의 안내 포함)

 ④ 계약신청 접수 및 내용을 확인한다.

• 공동권리자 유무 확인

• 실시권 실시범위 및 실시료 견적내용 확인

• 사업계획서내용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확인 (법인 인감증명서)

 ⑤ 발명기관에 의견 문의한다.

• 판매단가 ․ 점유율 및 산정근거

• 발명자 보상금지급에 관한 사항

    (발명당시 소속, 신분, 주민등록번호, 지분, 계좌번호 등)

• 공동권리자의 자기실시의 경우 ‘공동출원 및 실시에 관한 특별약정 

유무’(특허법 제99조에 의해 자기실시는 약정이 없는 경우는 통상

실시권 계약 없이 실시가능)

‣ 종전 계약건과 판매단가가 다를 때 이유 문의

 ⑥ 발명기관에서 견적서에 대해 의견 회신한다.

 ⑦ 발명기관 의견회신결과와 계약자의 실시료견적서를 비교한다.

 ⑦-1 신청자와 발명기관 간에 견적서가 상호 다를 때 발명기관과 협의 

후 재견적 제출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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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2 신청자는 발명기관과 재협의 후 재견적서를 제출한다.

재견적서가 기존 발명기관의 견적서와 다를시 다시 발명기관에 

의견문의하고 같을시 ⑧의 계약내용 동의 요청을 한다.

 ⑧ 계약내용동의 요청을 한다.

• 실시료 견적서 내용, 표준계약서 내용, 특약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계약내용 최종 확인 후 특허넷 등록, 특허청의 2차 검수를 받게 됨

• 계약 가능함을 전화통보하고 사후절차를 안내한다.

‣ 계약동의 → 납부고지서를 인터넷에서 출력하여 실시료를 납부

→ 계약서작성 및 인터넷 출력사용(수탁기관 및 특허청 송부병행)

‣ 반드시 계약동의 전 계약내용과 표준계약서, 특약사항을 확인

하도록 안내

 ⑨ 실시권자는 계약내용과 표준계약서를 확인 후 계약동의를 한다.

 󰊉󰊒 계약서를 작성한다.

• 기안문 작성(내부결재, 발명기관통보, 공동권리자 통보)

 󰊉󰊓 수탁기관은 계약 체결 및 계약서를 송부한다.

• 발명기관 및 특허청용 : 전자문서공문 송부(계약결과 및 추후 보상금

지급 관련 사항에 대한 통지)

• 공동권리자용 : 전자문서공문 송부

• 계약자용 : 특허넷 통지서 출력 송부

 󰊉󰊔 계약만료 후 실시권자의 정산서 제출을 요청하여, 정산 후 실시료 

납부 요청

(선납 건 경우는 계약체결 후 일정기간 내 실시료 납부 요청)

 󰊉󰊕, 󰊉󰊕-1 실시료 납부

• 계약자 : 인터넷에서 계약서를 출력사용 가능

• 발명기관 : 처분보상금 지급대상이 됨

• 특허청 : 위탁기관인 특허청에 처분 결과에 대하여 통지함 

‣ 계약체결 공문, 의견문의 및 회신 문서를 1건으로 스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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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및 발명기관에 통보(수탁기관)

국유특허권 처분 ․ 관리대장(수탁기관)

 수의계약신청서 접수(특허路)

수의계약신청서 내용입력(특허路)

(계약 중)(수탁기관)

처분보상금지급대상(특허청)

처분보상금 의뢰목록(특허청)

처분보상금 지급 완료(특허청)

국유특허권 처분 ․ 관리대장(특허청)

계약완료

계약만료 후 실시료 납부

참고 - 수탁기관의 특허路를 통한 통상실시권 계약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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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특허권 등록 전(출원 중) 권리 처분 [처분권자 : 발명기관의 장]

계 약 자

발명기관

특허청
(산업재산
활용과)

특허청
(운영지원과) ⑦ 실시료 납입고지서 송부

① 계약신청

② 계약서 체결

③ 계약결과 송부

▶ 출원 중 직무발명내용
▶ 계약서사본송부 

⑧ 실시료납입

⑨ 실시료세입조치

⑩ 실시료 
세입확인

⑫ 종료

④ 처분결과 특허넷 
접수입력

⑤ 계약만료 후 실시료 
정산

▶세입조치의뢰
▶처분보상금지급의뢰

⑥ 실시료 납부 요청
⑪ 처분

보상금지급

   절차별 확인사항

 ①, ② 실시권자와 발명기관이 상호 계약체결한다. (등록권리에 준해서 처리)

 ③ 계약결과를 특허청(산업재산활용과)에 송부한다.

‣ 제출 서류 : 계약서 사본, 출원 중 직무발명의 내용 등

 ④ 산업재산활용과에서 수의계약내용 등 처분결과를 특허넷에 접수 및 

입력 후 접수문서를 스캔한다.

‣ 특허등록 여부 확인(계약일자 기준) : 등록권리는 문서반려

 ⑤ 발명기관에서 계약만료 후 실시료 정산을 통해 특허청에 실시료 납부 

의뢰

 ⑥ ∽ ⑫ 실시료 납입 확인 후 발명자에게 처분보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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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특허권 등록 후 통상실시권 무상처분 [처분권자 : 수탁기관의 장]

  <무상실시조건>

• 대상 : 등록 후 3년 이상 실시실적이 없는 미활용 특허권 및 ｢국가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 ·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 기간 : 최대 3년간

• 기타 : 공유인 국유특허권은 공동권리자의 동의 필요

否

① 국유특허목록조회

실
시
권

신
청
자

수
탁
기
관

발명
기관

⑥ 의견회신

⑧ 계약내용 
동의

⑪ 계약체결

⑨ 계약서 
작성④ 계약신청

접수 및 내용확인

② 실시권 
계약 동의문의

공
동
권
리
자

계약불가

無

有
공동권리자

유무

與

특
허
청

1차 검수 2차 검수

⑪ 계약체결

③ 계약신청(방문, 
우편, 또는 온라인 

접수)

동의
여부

⑫ 계약만료

⑬ 종료

⑦ 계약내용

⑤ 무상실시에 
대한 의견문의

⑩계약완료
(계약서 우편송부 및 스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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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별 확인사항

 ① 국유특허목록 중 무상실시 대상권리를 조회한다.

 ② 무상실시 대상권리를 확인하여 공동권리자가 있을 경우 계약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한다.

 ③ 우편 또는 방문으로 계약신청을 한다.

<첨부서류 확인>

‣ 민간인

• 국유특허 무상실시 신청서

• 무상실시 사유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예시 참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 국가기관

• 무상실시 승인신청서 1부

• 무상실시 사유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예시참조), 고유번호증(비영리단체 및 국가기관)

 ④, ⑤ 접수 및 발명기관에 무상실시 조건의견 문의한다.

 ⑥ 발명기관에서 의견 회신

 ⑦ 계약내용 동의요청을 한다.

 ⑧ 실시권자는 계약내용을 확인 후 동의한다.

 ⑨, 󰊉󰊒 계약서 작성 후 송부한다.

 󰊉󰊔 실시권자는 계약만료 후 계약 종료 및 재계약 여부를 수탁기관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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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특허권 등록 후 전용실시권 유상처분 [처분권자 : 수탁기관의 장]

⑪-1 계약체결

계
 약
 자(

입
찰
자)

수
탁
기
관

발
명
기
관

특
허
청

⑤ 전용실시 대상 확인 및 
조건 의견문의

② 전용실시 대상 확인

① 국유특허목록 중 
전용실시 대상조회

⑦ 전용실시 업무 
수행 승인 요청

⑩ 공개경쟁 입찰 
후 낙찰

⑪ 계약서 작성

⑪-1 계약체결 및 입찰금 
납부

③ 사전신청

④ 사전신청 접수 및 
내용확인

⑫ 계약만료 후 
실시상황보고

⑬ 실시실적 
검토

⑭ 처분보상금지급

⑮ 종료

⑥ 전용실시 대상 확인 
및 조건 의견회신

⑧ 해당 기술 확인 
및 수행통보 회신

⑨ 공개경쟁 
입찰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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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실시조건>

• 대상 :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 처분 ·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에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

※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

◼ 통상실시권을 받으려는 자가 없는 경우

◼ 국유특허권의 실시일부터 사업화하여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 3년 이상의 후속연구가 

필요한 경우

◼ 국유특허권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해야 

하는 경우로서 그 허가ㆍ등록 등에 필요한 유효성ㆍ안정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사업화에 3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

◼ 그 밖에 국유특허권의 실시를 통한 사업화를 위해 매각 및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기간 : 3년간(사업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년)

• 기타 : 공유인 국유특허권은 공동권리자의 동의 필요

  절차별 확인사항

 ① 국유특허목록 중 전용실시 대상권리를 조회한다.

 ② 전용실시 대상권리를 확인한다.

 ③ 발명기관 및 수탁기관으로 사전 전용실시 수요신청을 한다.

 ④, ⑤ 접수 및 발명기관에 의견 문의(분기별)한다.

• 견적관련 의견문의 : 점유율*기본율, 판매단가 등

• 전용실시 대상유무 의견문의

 ⑥ 발명기관에서 의견 회신 : 특약사항, 낙찰자 우대조건 등 의견회신

결과 내용 확인

 ⑦ 수탁기관에서 전용실시 업무 수행할 수 있도록 승인을 요청한다.

‣ 제출서류 : 발명기관 전용실시 신청서, 입찰공고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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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해당 기술, 전용실시조건 등 확인 후 승인여부를 통지한다. 

⑨ 전자조달입찰시스템(온비드)에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입찰을 공고한다

(입찰일로부터 30일전까지, 국유특허 명칭, 입찰일시 및 장소, 자격 

등 기재)

⑩ 입찰자는 입찰내용을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한다.

‣ 입찰 전 사업계획서를 수탁기관 담당자에게 제출

    - 개찰 및 유효한 상위 2개의 입찰 건에 대하여 발명기관에게 낙찰자를 

선정할 것을 요청한다. 

    - 발명기관은 입찰금액과 사업계획서를 기초로 한 제안서를 평가해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여 수탁기관에 통보한다.

⑪ 수탁기관은 낙찰자와 계약 체결 및 계약서를 송부한다.

• 발명기관 및 특허청용 : 전자문서공문 송부

• 계약자용 : 계약서 원본 및 실시료 납부 고지서 발송

‣ 계약서, 사업계획서, 계약체결알림공문 등 문서를 1건으로 스캔

하여 특허넷 등록, 특허청의 검수를 받게 됨

⑪-1. 특허청에 전용실시 설정등록 및 입찰금액을 최소 실시료로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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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유특허권 처분 보상금 지급 및 사후관리

보상금 종류

 가. 등록보상금 : 국가가 승계한 발명이 특허등록 되었을 때 지급하는 보상

 나. 처분보상금 : 국가가 국가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타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실시를 

허락했을 경우 지급하는 보상

 다. 기관포상금 :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 출원 중인 발명에 대하여 그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 1년간 권리별 처분수익금을 기준으로 발명기관에 

지급하는 인센티브, 또는 위탁된 국유특허권에 대하여 수탁기관의 장이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 수탁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

보상금액

 가. 등록보상금 : 특허 50만원, 실용신안 30만원, 디자인 20만원

 나. 처분보상금(출원 중 처분 포함) : 실시료의 50%(2005.1.1이후 처분부터)

 다. 기관포상금

  • 처분수입금이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의 경우 : 100만원

  • 처분수입금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경우 : 500만원

  • 처분수입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1천만원

  • 수탁기관의 장이 국유특허권을 유상으로 처분 한 경우 : 그 처분수입

금의 17.5%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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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지급시기

 가. 지급가능시기

  • 등록보상금 : 등록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

  • 처분보상금, 기관포상금 : 처분수입금이 납부된 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

 나. 실무행정처리

  • 매 반기별 지급(상황에 따라 지급시기 변동 가능)

보상금 지급방법

 가. 기관포상금 처분수입금 산정기준 : 권리 하나의 1년간 처분수입금 합계

 나. 등록 및 처분보상금 지급은 공무원 등에 한해서 지분만큼 지급함(민간인 

제외)

 다.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하는 경우 : 발명 당시 기준으로 공무원 등일 경우 

지급

 라. 발명자가 사망할 경우 : 상속인에게 지급

 마. 발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 발명자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 지급, 단, 국가가 

발명자의 지분을 승계한 이후에 제3자가 지분을 포기하거나 국가에 무상

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가 승계 당시의 발명자 지분에 대해서만 지급

 바. 민간기업과 공유권리를 처분하여 실시료를 국가지분만큼만 세입하였을 

경우 처분수입금의 50%를 지급하되 민간인 발명자 지분을 제외한 공무원 

등 발명자 지분을 100%로 환산하여 지급

• 공무원 등 발명자 환산 지분= 발명자 지분×100 / 대한민국 지분

 사. 특허가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경우 보상금의 반환 :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으나, 발명을 한 자가 아니거나 그 승계인이 아닌 경우, 공동권리자가 

있음에도 단독출원 한 경우, 또는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직원이 재직 

중 특허를 받은 사유로 무효로 된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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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특허권 계약 사후관리 절차

⑥ 현장실사

① 통상실시권 계약

② 정산안내 공문발송

(계약기간 만료 도래시기)

③ 실시실적 증빙자료 제출

(계약자)

④ 제출서류 검토

이상 無

이상有

⑦ 실시료 정산

⑤ 실시료 정산

⑧ 정산관리목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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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별 확인사항

 ① 국유특허권의 통상실시 허락 계약 체결

 ② 정산안내 공문 발송(정산서 양식첨부)

    매월 초 다음달 중으로 계약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통상실시권을 

대상으로 하여 일괄적으로 공문 발송

 ③ 실시권자는 실시실적관련 증빙서류 사본 제출

• 실시실적 증빙서류 : 거래처 및 거래날짜가 표시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등 제출

•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일 경우 서면으로 사유서 제출가능

(ex: 관계부처의 허가가 있어야 판매 가능한 의약품의 경우 등)

• 제출방식 : 팩스, 우편 및 인터넷

 ④, ⑤ 제출서류 검토 : 신고 성실도를 참작하여 정산조치

 ⑥, ⑦ 현장실사 : 불성실 신고업체나 기타 필요한 경우

 ⑧ 정산관리목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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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국유특허권 처분 ․ 관리 관련 서식

국유특허권 등록

<별지 1>

직 무 발 명 신 고 서

발

명

자

① 성명
한글 :
한문 :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소속 현재:                             (발명 당시:                )

⑤ 직급ㆍ직위 현재:                             (발명 당시:                )

⑥ 직무발명(고안, 
창작)의 종류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⑦ 직무발명의 명칭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제5조 및 제8조제2항과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박  길  동 (서명 또는 인)

  발명기관의 장 귀하

※ 첨부서류
   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 직무발명의 요약서 1부.

수수료

※ 작성 시 주의 사항

1. 국가공무원 등과 민간인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 민간인은 “직무발명신고서”의 

발명자란에는 기재하지 않으나, 특허 출원서 발명자란에는 기재하여야 함

2. 민간인 발명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국가에 양도하는 경우, 발명자란에 

민간인 발명자를 기재하고, 양도증을 받아서 국가 단독명의로 출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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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 소속기관의 임무 :

     ※ 직무발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당시 소속기관의 업무범위를 기재하되, 

특히 당해 직무발명과 관련되는 조사 ․ 연구 ․ 시험 등에 관한 기능의 유무 

기재

• 발명자의 직무

     ※ 소속기관에서의 당해 발명자의 직무내용 기재

• 발명의 성질

     ※ 당해 직무발명이 소속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그 직무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발명자의 직무에 속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의견 기재

        (예, 본 발명은 0000년 ~ ○○연구사업 수행중 발명한 것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음)

     ※ 민간기업 등과 공동연구 시 공동연구를 수행한 내용 기재

• 발명자별 지분율

  ○ 발명자 지분율

     ※ 발명자의 성명 및 지분율 기재

  ○ 공동출원자

     ※ 민간기업 등과 공동출원시 공동출원자 및 지분율 기재

• 발명의 승계에 관한 건

본 발명은 직무발명이므로 국가(발명기관)에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

    년   월    일

발명의 명칭

발 명 자 주민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 발명자 전원 기재 및 서명. 단, 공동출원자는 국가(발명기관)에 특허권을 양도하지 

않으므로 기재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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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직무발명의 요약서

【요약】

【대표도】

【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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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국유특허권 등록요청서
처리기간

발

명

자

① 성명
한글 :
한문 :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소속 현재 :                       (발명 당시 :            )

⑤ 직급ㆍ직위 현재 :                       (발명 당시 :            )

⑥ 권리의 표시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출원(등록) 제             호

⑦ 직무발명의 명칭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등록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발명기관의 장   󰃡
    

특허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직무발명에 대한 의견서 1부

  2. 특허결정서 사본 또는 특허증 사본 1부

  3.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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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직무발명에 대한 의견서

• 발명의 명칭 :

• 출원번호 : ○○-○○○○-○○○○

• 발명자

성   명
발 명 당 시
소       속

발 명 당 시
직       급

 

① 발명자와 발명자소속기관의 업무내용

   발 명 자 : 

   소속기관 : 

② 발명의 과정

③ 발명의 간단한 내용

④ 따라서 위 특허권은 발명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직무발명임을 확인

합니다. 

20  년  ○월  ○일

발 명 기 관 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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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 발명의 명칭 : 

• 출원번호 : ○○-○○○○-○○○○○○○

•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발 명 자 주민등록번호
발명당시

소속
지분율(%)

계좌번호
(은행명)

비  고

ooooooo-ooooooo
(농협, o o o)

공무원/비공무원
/민간인

ooooooo-ooooooo
(국민은행, o o o)

ooooooo-ooooooo
(신한은행, o o o)

※ 발명자의 신분이 민간인일 경우 계좌번호, 은행란은 비워두고, 비고란에 “민간인” 명시 

※ 발명자의 신분이 공무원이 아닌 국가기관 소속 직원일 경우 모든 내용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비공무원” 명시

위 기재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 월  ○ 일

발 명 기 관 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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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특허권 처분

<별지 4>

수의계약신청서

신
청
인

① 명칭(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          )

④ 권리의 표시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출원(등록) 제       호

⑤ 직무발명(고안,
창작)의 명칭

⑥ 처분의 종류 □ 매수      □ 전용실시(권)      □ 통상실시(권)

⑦ 실시  범위

기간 :

지역 :

내용 :

제품명 : 

⑧ 견적  금액

⑨ 수의계약의 근거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허청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 귀하

※ 첨부서류

  1. 해당 국유특허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1부

  3. 무상실시를 하려는 사유서 1부(「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국유특허권 처분 ․ 관리 업무 편람

50 •

<서식 5>

실 시 료 견 적 서

권리의 표시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등록  제              호

발명의 명칭   

실시료의 견적금액   금                  원

  • 실시료의 견적금액 산정근거(예시)

    -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 : 100대

    - 제품의 단가 / 단위 : 90,000원/대

    - 점유율 : 90%

    - 기본율 : 3%

    - 실시료 산출금액 =100대 × 90,000원/대 × 90%× 3% =243,000원

 ※ 기재 요령

  1. 총판매예정수량 :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예정수량을 합계한 것

  2. 판매단가 :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 가격

  3. 점유율 : 단위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해당 국유특허권이 이용되는 비율

  4. 기본율 : 3%

20  년  ○월  ○일

기 업 체 명 대표이사  홍 길 동  (인)

  특허청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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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6>

사 업 계 획 서(예시)

1. 현 황

회 사 명 대  표  자

설립년월일 홈페이지/e-mail /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소유여부

본    사

사 업 장

업    종

생산품목

사업화

추진일정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위 기술분야의

사업경험 및 

기술 축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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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유특허 사업화 자금수요 예측 및 조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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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3>

국유특허권 무상실시 신청서

신
청
인

① 성명(대표자)  ②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

④ 기업체명 ⑤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국유
특허권 
표시

⑥ 권리의 표시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등록 제      호

⑦ 발명(고안)의 명칭

실시권
범  위

⑧ 실시기간  202 .00.00. - 202 .00.00.(  년간) 

⑨ 실시지역  대한민국 전역

⑩ 실시내용  특허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실시행위

⑪ 점유율(%)

⑫ 예상 판매단가 및 수량

⑬ 판매단가 및 점유율 
산정근거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업무 운영요령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특허청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 귀하

※ 첨부서류

  1. 해당 국유특허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무상실시 사유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1부. 

※ 기재요령

  o 실시내용 : 특허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실시행위 유형 중 기재

  o 점유율 : 단위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해당 국유특허권이 이용되는 비율

  o 예상판매 단가 :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 가격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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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7>

국유특허권(출원 중 직무발명)의 통상실시권 정산서

제
출
인

① 명 칭
(대표자)

②사업자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           )

④ 권리의표시 특허 제   호

⑤ 발명(고안)의
   명칭

⑥ 계약내용

실시기간
총판매

예정수량
제품판매

단가

점유율
(%)
[A]

기본율
(%)
[B]

지분율
(%)
[C]

예정
실시료(원)

비고

~
( 년)

⑦ 실시실적

실시기간
실시수량

[D]

제품단가
(공장도가격)

[E]

납부 실시료(원)
[F]

비고

~
( 년)

납부 실시료[F] = 실시수량(D)×판매단가(E)×점유율(A)×기본율(B)×지분율(C)

「국유특허권의 통상실시권 실시계약서」 제5조 및 제6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제    출    인                (서명 또는 인)

 특허청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  귀하

※ 첨부서류 : 실시실적 증빙서류 사본
    - 회계장부, 원장, 거래명세서 중 1개 서류
    - 세금계산서,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과세서류 중 1개 서류

※ 제출방법 : 공문서 작성 후 팩스, 우편제출 또는 인터넷 제출
   1. 팩스 : 042-481-1406
   2. 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 국유특허 처분 ․ 관리 담당자

※ 실시실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일 경우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

 ☞ 제출된 실시실적자료의 신고 성실도를 참고하여 현장조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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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8>

국유특허권(출원 중 직무발명)의 미실시 사유서

제

출

인

① 명 칭

(대표자)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           )

④ 권리의표시 특허(출원) 제   호

⑤ 발명(고안)의

   명칭

⑥ 미실시 사유

「국유특허권의 통상실시권 실시계약서」제6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제    출    인                (서명 또는 인)

 특허청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 귀하

 ※ 제출방법 : 공문서 작성 후 팩스, 우편제출 또는 인터넷 제출

    1. 팩스 : 042-472-1406

    2. 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 국유특허 처분 ․ 관리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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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9>

국유특허권의 통상실시권 재계약 신청서

제

출

인

① 명 칭

(대표자)

②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           )

④ 권리의 표시 특허 제   호

⑤ 발명(고안)의

   명칭

⑥ 계약내용

구분
실시

기간

총판매
예정수량

[A]

제품
판매단가

[B]

점유율
(%)
[C]

기본율
(%)
[D]

지분율
(%)
[E]

예정
실시료(원)

[F]

기존
~

( 년)

재계약

예정 실시료[F] = 예정수량(A)×판매단가(B)×점유율(C)×기본율(D)×지분율(E)

⑦ 실시료 정산여부
□ 정산 완료    □ 정산 진행 중    □ 미정산(사유:                )

 ※ 정산 진행 중이거나 정산 미완료(실시료 미납 포함)시 재계약 체결 불가

⑧ 변경사항
 ex) [작성 시 삭제] 업체명, 대표자, 주소, 법인인감도장, 등 기존 계약사항에서 달라지

거나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시고 변경증명서류 제출

「국유특허권의 통상실시권 실시계약서」 제9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제    출    인                (서명 또는 인)

 특허청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  귀하

 ※ 첨부서류 

  1. 변경을 증빙하는 서류

  2. 공동권리자가 있을 경우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 기재요령

    • 실시내용 : 특허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실시행위 유형 중 기재

    • 점유율 : 단위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해당 국유특허권이 이용되는 비율

    • 예상판매 단가 : 실시기간 중 연도별 공장도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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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10> 

국유특허권의 전용실시 정산서

제

출

인

① 명 칭

(대표자)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           )

④ 권리의 표시 특허 제10-0000000호

⑤ 발명의 명칭

⑥ 실시기간 2000. 00. 00. ∼ 2000. 00. 00.

⑦ 실시실적

실시품목
실시수량

[A]

판매 단가

[B]

점유율

[C]

기본율

[D]

납부 실시료(원)

[E]

3%

납부 실시료[E] = 실시수량(A)×판매단가(B)×점유율(C)×기본율(D)

「국유특허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서」제6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제    출    인                (인)

 특허청장  귀하

※ 첨부서류 : 실시실적 증빙서류 사본

※ 제출방법 : 작성 후 팩스, 우편제출 또는 인터넷 제출

   1. 팩스 : 042-472-1406

   2. 우편 : 우)35200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산업재산활용과 국유특허 처분․관리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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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1> 

전용실시 0차년도 사업진행현황 보고서 서식

회 사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 화

본    사

사 업 장

업    종

생산품목

사업규모
자본금 총자산 매출액 종업원 수(명)

계약특허

등록번호 특허 제10-0000000호

발명의 명칭

실시기간 2000. 00. 00. ∼ 2000. 00. 00.

사업목표 ◦ 사업계획서에 목표로 한 제품 생산 및 유통, 기대매출액 등에 관한 사항

추진현황 ◦ 사업목표 달성 현황

문 제 점 ◦ 후속 연구개발 및 사업화 추진 시 애로사항

향후계획 ◦ 향후 사업화 전략 및 기대효과

「국유특허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서」 제8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인)

 특허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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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실시권 계약서(유상, 무상)

<유상처분에 따른 계약 표준서식>

국유특허권의 통상실시권 실시계약서

  특허청장(또는 수탁기관의 장)과 ㈜0000(대표이사(자) : OOO, 이하 

“실시권자”라 한다)은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국유특허권의 통상실시권 허락

(이하 “실시”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실시권의 허락) 특허청장(또는 수탁기관의 장)은 다음의 국유특허권

(이하 “계약특허”라 한다)의 실시를 실시권자에게 허락한다.

    ○ 특허번호 : 특허 등록 제10-0000000호

    ○ 발명의 명칭 : 

제2조(실시권의 범위 등) 이 계약에 있어서 실시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실시기간 : 2000. 00. 00. ∼  2000. 00. 00. (0년간)

  2. 예정 실시료 : 금  원 

     ○ 총판매예정수량 :  개

     ○ 제품판매단가 :  원/개

     ○ 점유율  %, 기본율 3%, 국가지분율 %

  3. 실시범위 

     ○ 실시지역 : 대한민국 전역

     ○ 실시내용 : 특허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실시행위

  4. 실시제품명 또는 기술적용지역 : 

제3조(제3자에 대한 허여) 특허청장(또는 수탁기관의 장)은 이 계약의 체결 

후 실시권자에게 허여한 실시권을 실시권자 이외의 자에게도 허여할 수 

있다.

제4조(실시권의 등록) 실시권자는 이 계약의 체결 후 실시권자의 비용으로 

통상실시권의 등록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특허청은 실시권자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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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실시료의 납부) ① 실시권자는 계약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서식 1]에 따라 매출실적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의 실시실적 

증빙서류 사본 등을 첨부하여 통상실시권 정산서를 특허청장(또는 수탁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또는 수탁기관의 장)은 제출된 정산서를 바탕으로 아래 

계산방법에 의하여 실시료를 산정하여 실시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실시료 = 단위제품의 가격 × 실시수량 × 점유율 × 기본율 × 국가지분율

      1. 단위제품의 가격 : 0,000원/제품 단위

      2. 실  시  수  량 : 000 제품단위

      3. 점    유     율 : 00%

      4. 기    본     율 : 3%

      5. 지    분     율 : 00%

      6. 실    시     료 : 금000,000원

  ③ 실시권자는 본 통상실시에 대한 대가로서 아래와 같이 기술실시료를 

특허청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입금한다.

    가. 납부기간 : 전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나. 입 금 처 : 납부고지서에 명시한 지정계좌

  ④ 만약 실시권자가 위 기간 내에 실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만약 실시권자가 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제6조 제4항 각 

호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단, 실시권자가 실시료를 일시적으로 납부할 

수 없는 구체적 사유를 특허청장(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인정받는 경우 재단은 3개월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납부 기간을 추가로 

연장 할 수 있다.

제6조(실시료의 정산 등) ① 실시권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제2조의 실시권 

허락에 대한 실시기간 동안 실시내역이 없을 경우에는 미실시 사유서를 

특허청장(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특허청장(또는 수탁기관의 장)은 실시권자로부터 실시상황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직원 또는 대리인 등을 

파견하여 이에 관한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으며 실시

권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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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5조의 실시료 산정에 있어 명백한 착오가 발견될 경우 특허청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은 실시료의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실시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실시권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정산

서를 제출 않거나 고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실적 자료 등을 축소 

또는 허위로 보고한 것이 밝혀질 경우, 특허청장(또는 수탁기관의 장)은 

실시권자에 대해서 국유특허(또는 출원 중 직무발명) 5년 이내 실시 제한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7조(비밀보장) 실시권자는 계약기술에 관하여 계약 종료 후 5년까지 

발명자(기관)로부터 습득한 노하우, 공개되지 않은 기술이 타에 제공되거나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8조(면책) ① 특허청장(또는 수탁기관의 장)은 실시권자의 계약특허의 실시가 

제3자의 특허권, 기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며, 실시권자의 제3자에 대한 실시료 지급 등 실시권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여도 이에 대하여 특허청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제3자가 계약특허를 침해하거나, 침해하려 하고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실시권자는 그 사실을 특허청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특허청장(또는 

수탁기관의 장)은 계약특허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의 금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재계약) ① 실시권자는 제2조의 실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실시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특허청장(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실시권자가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정산서를 제출

하지 않거나 동조 제3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기술실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장된 재계약은 소급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전항에 따라 재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전항의 무효사유가 발생한 

후 30일 이내에 제5조에 따라 재계약 실시시작일부터 전항의 무효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실시실적 증빙서류 사본 등을 첨부한 통상실시권 

정산서를 특허청에 제출하고, 산정된 실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재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실시권자는 계약특허를 실시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여서도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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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특허권의 존속) 특허청장(또는 수탁기관의 장)은 이 특허권을 유효

하게 존속시키기 위하여 무효심판청구에 대한 법적대응 등 필요한 조치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특허권의 무효) ① 계약특허에 대한 무효심결 확정 등으로 인하여 

실시권자가 더 이상 계약특허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특허청장(또는 

수탁기관의 장)은 이 사실을 실시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본 계약은 

해지된다.

② 계약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실시권자는 전항의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제5조에 따라 실시시작일부터 전항의 통지를 받은 날까지 

실시실적 증빙서류 사본 등을 첨부한 통상실시권 정산서를 특허청장(또는 

수탁기관의 장)에 제출하고, 산정된 실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실시권의 이전 등) ① 특허법 제102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권의 이전, 기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실시권자 또는 승계인은 

지체없이 특허청장(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실시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허청장(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 행할 수 없다.

  1. 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2. 재실시권의 허락

  3. 기타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사업주체의 변경

제13조(특허의 표시) ① 실시권자는 이 특허권의 실시에 의한 제품에 당해 

특허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특허의 표시를 함에 있어서 발명기관의 명칭을 병기할 

수 없다. 다만, 발명기관의 별도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계약의 해지) ① 특허청장(또는 수탁기관의 장)은 실시권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실시권자가 그러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충분한 해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허청은 서면통지에 의하여 

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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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계약의 각 조항에 위반한 경우

  2. 이 특허권의 실시에 대하여 허위보고 기타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3. 이 계약의 체결이 허위의 표시 또는 기타 사실과 다른 보고에 의하여 

성립된 것을 특허청이 인지하는 경우

  4. 실시권자가 조업중단 등으로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5. 기타 시장질서를 혼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특허청이 판단하는 경우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이 해지된 후 30일 

이내에 제5조에 따라 실시시작일부터 계약 해지일까지의 실시실적 증빙

서류 사본 등을 첨부한 통상실시권 정산서를 특허청 제출하고, 산정된 

실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본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실시권자는 계약특허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15조(서류의 제출) 제5조에 의한 실시수량의 확인을 위하여 실시권자는 

특허청장(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생산 수량에 관한 

관계기관(관할세무서등)의 장의 확인을 받은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중요사항의 변경) 실시권자가 본 계약체결 후 사업장의 주소, 대표

이사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특허청장(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실시권자가 위 통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특허청장(또는 수탁기관의 장)은 

책임지지 않는다. 

제17조(관련법령의 적용 등) ①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특허법,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르며, 관계법령이 없는 경우 일반적인 

상관례 및 사회통념에 따른다.

② 이 계약내용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계약의 효력) ① 본 계약의 효력은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부터 유효

하며 효력발생 이전에 계약특허를 실시할 수 없다. 단, 통상실시계약의 

신청 및 실시권의 범위 등을 협의하는 기간 동안 계약특허를 선(先)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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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발견될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실시료를 실시료 정산 시 추가하여 

납부한다. 

  ② 본 계약은 특허청장(또는 수탁기관의 장)과 실시권자 간 통상실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이전에 특허청과 실시권자 간 

작성된 모든 문서에 우선한다. 또한 본 계약 이후 본 계약과 관련 있는 

다른 협의나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되어 권한 있는 당사자의 서명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인정된다.

  특허청장(또는 수탁기관의 장)과 실시권자는 상기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특허청장(또는 수탁기관의 장)과 실시권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특허청장(또는 수탁기관의 장)               (인)

    실시권자 : ○○○도 ○○군 ○○면 ○○리

              [사업자등록번호 : ○○○-○○-○○○○○]

              주식회사 ○○○○○○  대 표  ○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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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후 미실시를 이유로 한 무상처분에 따른 계약 표준서식>

국유특허권의 무상 통상실시권 실시계약서

  특허청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갑) 과 ○○○○(대표이사 ○○○○)(을)은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국유특허권의 통상실시권 허락(이하 “실시”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실시권의 허락) 갑은 다음의 국유특허권의 실시를 을에게 허락한다.

      특허 번호 : 특허 등록 제 ○○○○○ 호

      발명의 명칭 : 

제2조(실시권의 범위) 이 계약에 있어서 실시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실시기간 : 20  .   .    ~  20  .   .    ( 년간) 

   2. 실시수량 : 추후 결정

   3. 실시범위 

     • 실시지역 : 대한민국 전역

     • 실시내용 : 특허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실시행위

제3조(실시료) 실시료는 실시기간동안( 년간) 무상으로 한다.

제4조(실시권의 등록) 을은 이 계약의 체결 후 을의 비용으로 통상실시권의 

등록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갑은 을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제5조(특허권의 존속) 갑은 이 특허권을 유효하게 존속시키기 위하여 무효

심판청구에 대한 법적대응 등 필요한 조치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특허권의 무효) 이 특허권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7조(실시권의 이전 등) ① 특허법 제102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권의 이전, 기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을 또는 승계인은 지체

없이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갑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없이 행할 수 없다.

  1. 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2. 재실시권의 허락

  3. 기타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사업주체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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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특허의 표시) ① 을은 이 특허권의 실시에 의한 제품에 당해 특허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특허의 표시를 함에 있어 발명기관의 명칭을 병기할 

수 없다. 다만, 발명기관의 별도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실시상황조사) 갑은 필요한 경우 을로부터 실시상황 기타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또는 직원을 파견하여 실시에 관한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특허권의 침해) ① 을은 이 특허권에 대한 침해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갑은 전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우 이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의 금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이 

그러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충분한 해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갑은 서면통지에 의하여 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1. 이 계약의 각 조항에 위반한 경우

  2. 이 특허권의 실시에 대하여 허위보고 기타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3. 이 계약의 체결이 허위의 표시 또는 기타 사실과 다른 보고에 의하여 

성립된 것을 갑이 인지하는 경우

  4. 기타 시장질서를 혼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갑이 판단하는 경우

제12조(재실시) ① 을은 제2조의 무상실시기간 만료 후 재실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갑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갑은 제1항의 재실시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을에게 재실시를 허락하여야 한다.

③ 재실시는 유상으로 하며, 재실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실시료는 

다음방식에 의하여 결정한다.

   ※ 실시료 = 단위제품의 가격×허락수량×점유율×기본율

      1. 단위제품의 가격 : 추후 결정

      2. 허  락   수  량 : 추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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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점    유     율 : 추후 결정

      4. 기    본     율 : 3%

      5. 실    시     료 : 추후 결정

제13조(계약기간 만료후 실시) ① 을은 제12조에 의한 재실시계약의 체결없이 

제2조 제1호의 무상 실시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특허권의 실시

(특허제품의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 등) 행위를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기간 중에 이미 생산된 물건에 대하여는 갑의 허락을 얻은 후 

판매ㆍ처분할 수 있다.

② 을이 전항 단서규정에 의한 갑의 허락을 받으려면 잔여물건의 품명, 

수량, 보관장소 등을 명시한 신청서를 실시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제2항에 의한 을의 허락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허락여부를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갑은 제3항의 허락을 함에 있어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제14조(관련법령의 적용 등) ①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특허법, 

민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르며, 관계법령이 없는 경우 일반적인 상관례 

및 사회통념에 따른다.

② 이 계약내용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갑의 결정에 

따른다.

  갑과 을은 상기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하고, 갑이 발명기관에 해당계약서를 공문으로 송부

한다.

20  년   ○ 월   ○ 일

갑 : 특허청장(또는 수탁기관의 장)    ○ ○ ○  (인)

을 : 경상남도 ○○군 ○○면 ○○리

주식회사 ○ ○ ○  대표이사  ○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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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후 전용실시 유상처분에 따른 계약 표준서식>

국유특허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서

  특허청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0000(대표자 OOO, 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전용실시권(이하 “실시권”이라 한다) 설정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실시권의 설정) 갑은 다음 국유특허권(이하 “계약특허”라 한다)에 대하여 

을에게 실시권을 설정한다.

  1. 특허번호 : 특허 제10-0000000호

  2. 발명의 명칭 :

제2조(실시권의 범위 등) 본 계약에 있어서 실시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실시기간 : 2000. 00. 00. ∼ 2000. 00. 00. (0년간)

  2. 실시범위 

    ○ 실시지역 : 대한민국 전역

    ○ 실시내용 : 특허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실시행위

제3조(신의성실의무) ① 계약특허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갑은 신의성실을 다하여 을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을은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을은 계약특허 기술의 사업화로 제품의 판매나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지게 되면 지체 없이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계획서의 제출) ① 을은 계약 체결 전 계약특허를 실시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명확하게 제시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 나타난 일정에 

따라 제2조에서 정한 실시기간 내에 계약특허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실시권의 등록) 을은 계약체결 이후 을의 비용으로 실시권의 등록절차를 

밟아야 하며, 갑은 을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진행현황 제출 및 평가) ① 을은 매년 1월 30일까지 전년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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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현황 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동 사업 진행현황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참조하여 사업 추진경과, 문제점, 향후 사업추진계획(제4조의 

사업계획서와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 및 차이를 보정하기 위한 

조치사항 포함)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증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② 갑은 을의 사업진행현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이 

경우 갑은 을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이 

요구한 자료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특허의 실시가능성

  2. 제3조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이행되는지 여부

  3. 그 밖에 갑과 을이 합의한 사항

  ③ 갑은 사업진행현황 평가 결과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보완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을은 이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갑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사업진행현황 보고서는 전년도 실시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계약이 만료되는 연도에는 실시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7조(실시료의 납부) ① 실시료는 계약특허의 실시로 인하여 매출액이 발생한 

연도 이후 매년 계약특허의 실시실적 정산을 통해, 계약 시 납부한 최소

실시료를 제외한 금액을 납부한다.

  ② 을은 매년 1월 30일까지 갑에게 전년도 실시실적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정산서를 제출한다. 다만, 계약이 만료되는 

연도에는 실시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한다.

  ③ 갑은 제출된 정산서를 바탕으로 연간 실시료를 산정하여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산정된 실시료가 최소실시료보다 적을 경우 해당 

연도의 실시료는 납부하지 않는다. 

    ※ 실시료 = 총판매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1조

     * 다만 예정가격 산정 시, 통상실시와의 구별을 위해 점유율×기본율이 최소 

3%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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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을은 전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실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실시료를 일시적으로 납부할 수 없는 구체적 사유를 갑에게 제출

하여 인정받은 경우 갑은 3개월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납부기간을 추가로 

연장 할 수 있다.

  ⑤ 실시료 정산에 있어 명백한 착오가 발견될 경우 갑은 실시료의 재정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매출액의 기준) ① 제7조 제1항의 매출액은 계약특허 기술을 사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한 매출액을 의미하며, 계약특허 기술이 다른 

기술과 결합되어 사용된 경우, 제품의 생산이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 

계약특허 기술이 사용된 경우 등을 포함한다.

  ② 전항의 매출액은 실시기간 발생한 세금계산서 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공급가액을 의미한다. 

제9조(실시상황 조사 및 서류의 제출) 갑은 사업진행현황 평가 및 기타 정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을에게 보고를 요구하거나 사업현장에 방문하여 

이에 관한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협조

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보장) ① 을은 계약특허와 관련된 기술 또는 노하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제공되거나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그 임원 및 피용자나 그 승계인을 통하여 사실상 위반됨이 

없도록 하는 의무를 포함한다.

  ③ 동 조의 비밀보장의무는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도 

계속 유효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특허의 표시 등) ① 을은 계약특허 실시에 의한 제품에 당해 특허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특허의 표시를 함에 있어서 발명기관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발명기관장의 별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지득한 정보 및 제공받은 기술자료, 보고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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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그 원본이나 복제, 복사물을 갑의 동의 

없이 판매촉진, 쟁송 등의 자료로 사용하거나 상기의 목적으로 갑의 명칭을 

암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면책) 갑은 계약특허의 실시가 제3자의 특허권 기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특허의 실시에 의하여 

을에게 발생한제3자에 대한 실시료 지급을 포함하는 어떠한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특허권의 침해) ① 을은 제3자가 계약특허를 침해하거나, 침해하려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갑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우 본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의 금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4조(특허권의 존속) 갑은 계약특허권을 유효하게 존속시키기 위하여 

무효심판청구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제15조(특허권의 무효) ① 계약특허의 무효로 인하여 더 이상 실시할 수 없는 

경우 갑은 이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본 계약은 해지된다.

  ② 계약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을은 이미 납부한 실시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16조(실시권의 이전 등)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갑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 행할 수 없다.

  1. 계약특허 실시에 관한 사업의 양도 및 실시권의 이전

  2. 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3. 재실시권의 허여(전용 또는 통상실시권의 부여)

  4. 기타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사업주체의 변경

  ② 제1항에 의하여 실시권의 이전, 기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을 또는 

승계인은 지체 없이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불가항력) 갑과 을은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천재지변 기타 불가

항력 사유로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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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개량발명) ① 을이 실시과정에서 계약 특허기술을 개량, 대체, 확장 

또는 추가하는 발명(이하 “개량발명”이라 한다)을 하거나 개량발명에 

관하여 지식재산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개량발명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소유 및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갑과 

을의 상호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제19조(계약의 해지)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을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명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이 그러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충분한 해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갑은 서면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본 계약의 체결이 허위표시, 기타 사실과 다른 내용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드러나는 경우

  2. 본 계약의 각 조항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을이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고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실적 자료 등을 축소 또는 허위로 보고한 경우

  4. 기타 계약특허의 실시와 관련하여 공공복리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갑은 제6조의 사업진행현황 평가 결과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을에게 계약

해지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을은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계약특허가 실시될 가능성이 명백하게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을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게을리 하거나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을의 사업진행현황이 사업계획서와 상당부분 불일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 제3항의 보완 또는 시정 요구에 대하여 을이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 또는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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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갑은 제2항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재평가하여야 하며, 

이의제기 사항에 대하여 을과 협의할 수 있다.

  ④ 갑이 실시권의 등록절차에 필요한 협력을 하지 않는 등 본 실시권의 

설정을 성실히 하지 아니하거나 을의 실시를 방해하는 경우 을은 서면

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계약이 해지된 경우도 이미 납부한 실시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실시행위에 의한 산출물을 을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경우 실시권의 

소멸에도 불구하고 을은 그 산출물에 대응하는 실시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제20조(재계약) ① 을이 제2조의 실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시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제6조 제1항의 사업진행현황 보고서 제출과 함께 

갑에게 재계약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권자가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동조 제4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실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장된 재계약은 소급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전항 단서에 따라 재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전항의 무효사유가 

발생한 후 30일 이내에 제6조에 따라 재계약 실시 시작일로부터 전항의 

무효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실시실적 증빙서류 사본 등을 첨부한 정산

서를 갑에게 제출하고, 산정된 실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갑은 계약기간 연장사유의 타당성, 사업진행현황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특허를 계속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계약할 수 있다.

제21조(중요사항의 변경) 을이 본 계약체결 후 법인의 명칭, 주소, 대표이사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갑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을이 이러한 통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은 책임지지 않는다.

제22조(관련법령의 적용 등) ①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허법, 국가계약법,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르며, 관계법령이 없는 경우 일반적인 상관습 및 사회통념에 

따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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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본 계약의 일부 조항이 무효 또는 부적법한 경우에도 그 조항의 무효 

또는 부적법으로 인하여 다른 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본 계약과 관련하여 혹은 쌍방의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토록 노력하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쌍방은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

제23조(국외 수출 및 실시) ① 을이 국내에서 계약특허 기술을 이용한 제품을 

생산하여 해외 수출하는 경우에도 본 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②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계약특허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생산·판매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은 별도의 실시

계약을 체결한다.

제324조(계약의 효력) ① 본 계약의 효력은 쌍방이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

하며, 갑과 을의 전용실시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이전에 

갑과 을 간의 작성된 모든 문서에 우선한다.

  ② 본 계약의 변경은 갑과 을의 서면합의에 의한다.

특허청장과 실시권자는 상기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특허청장(또는 수탁기관의 장)           ○ ○ ○  (인)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실시권자 : 주식회사 ○○○○○○  대표이사  ○ ○ ○  (인)

     (주소) ○○○도 ○○군 ○○면 ○○리[법인등록번호 : 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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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국유특허권의 전용실시 정산서

제

출

인

① 명 칭

(대표자)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           )

④ 권리의 표시 특허 제10-0000000호

⑤ 발명의 명칭

⑥ 실시기간 2000. 00. 00. ∼ 2000. 00. 00.

⑦ 실시실적

실시품목
실시수량

[A]

판매 단가

[B]

점유율

[C]

기본율

[D]

납부 실시료(원)

[E]

3%

납부 실시료[E] = 실시수량(A)×판매단가(B)×점유율(C)×기본율(D)

「국유특허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서」 제6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제    출    인                (인)

 특허청장  귀하

※ 첨부서류 : 실시실적 증빙서류 사본

※ 제출방법 : 작성 후 팩스, 우편제출 또는 언터넷 제출

   1. 팩스 : 042-472-1406

   2. 우편 : 우)35200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산업재산활용과 국유특허 처분․관리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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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전용실시 0차년도 사업진행현황 보고서 서식

회 사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

본    사

사 업 장

업    종

생산품목

사업규모
자본금 총자산 매출액 종업원 수(명)

계약특허

등록번호 특허 제10-0000000호

발명의 명칭

실시기간 2000. 00. 00. ∼ 2000. 00. 00.

사업목표 ◦ 사업계획서에 목표로 한 제품 생산 및 유통, 기대매출액 등에 관한 사항

추진현황 ◦ 사업목표 달성 현황

문 제 점 ◦ 후속 연구개발 및 사업화 추진 시 애로사항

향후계획 ◦ 향후 사업화 전략 및 기대효과

「국유특허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서」 제8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인)

 특허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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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국가이외의 자간 공동연구 수행시 계약서 작성(예시)

특허권의 공동출원에 관한 계약서

  ○○○ (이하 “국가기관”이라 한다)과 ○○○(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

이  년  월  일 체결한 공동연구협약서 따라 공동 개발한 “        ”에 

대하여 공동발명의 적절한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공동출원, 공유지분 및 

실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특허권의 공유 및 지분) “국가기관”과 “수행기관”은 다음 발명(이하 

“본 발명”이라 한다.)에 관계되는 특허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은 

공유한다.

     - 발명의 명칭 :                             

     - 발명의 내용 :                             

     - 지분 : 국가기관     %,    수행기관   %

제2조(특허료 등의 납부) ① 본 발명의 공동 출원 및 등록 등에 따른 변리사의 

수수료는 “국가기관”과 “수행기관”의 지분에 따라 부담한다. 다만, “국가

기관”과 “수행기관”이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특허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수행기관”에게만 적용되는 출원료 및 

특허료(연차료를 포함한다. 이하 ‘특허료’라 한다)는 “수행기관”이 부담

한다.

제3조(특허권의 권리존속 유지의무 등) ① “수행기관”은 설정등록된 공유

특허권에 대하여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권리존속 유지의무를 가진다.

② “수행기관”은 특허법 제79조 ․ 제81조 ․ 제81조의2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간 이내에 특허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은 “수행기관”이 특허법 제79조의 규정에 따른 정상 납부 

기간까지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특허료 납부기간 이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독촉 통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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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공유특허권의 지분 포기 등) ① “수행기관”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 이내에 특허료를 납부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 납부기간 이내에 “국가기관”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은 “국가기관”에게 공유특허권의 지분 포기를 통한 권리의 

말소등록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수행기관”은 “국가

기관”의 말소등록에 따른 서류제출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수행기관”은 공유특허권의 지분 포기를 통한 권리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유 국유특허권의 소멸 또는 이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5조(공유자의 실시 ․ 실시료) ① “국가기관” 또는 “수행기관”은 “국가기관”과 

“수행기관” 이외의 자에 대하여 본 발명의 실시를 허락할 때에는 공유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수행기관”이 출원 이후 본 발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권리의 

관리청과 실시계약을 체결하여 다음 표에 의거하여 산정된 실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실시료 : 총 판매 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점유율 ×기본율 × 지분율

  1. 총 판매수량 또는 총 판매예정수량 : 실시 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 수량 또는 판매 

예정 수량의 합계

   2. 제품의 판매단가 :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 가격의 평균

   3. 점유율 : 단위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본 연구결과가 이용되는 비율

   4. 기본율 : 3%

   5. 지분율 : 계약서 상 갑의 지분율

  ③ 제1항의 실시는 특허법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국가기관”과 “수행기관”은 제3자 등에 의한 공유특허권의 침해시 

침해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대응하여 권리 침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특허권 설정 후의 실시) ① 특허권의 설정(특허등록) 후의 실시 관계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 ․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 “수행기관”은 특허 등록 후 매년 특허권 유지를 위한 연차료를 부담

하며, 만약 “수행기관”이 특허권 유지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가기관”에게 지분을 양도하여 국유특허로 온전히 귀속되도록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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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본 기술에 대한 일체의 자료, 아이디어(Idea) 

및 본 기술개발 중에 지득한 양 당사자의 기술정보 또는 영업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8조(협약의 변경 및 해약) ① 본 협약으로 정하는 것 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기관”과 “수행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수행기관” 이 상기 협약내용을 위반하거나 특허출원 

및 특허 실시에 불성실한 경우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제9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국가기관”과 “수행기관”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한 것으로 본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부를 작성하고 “갑”,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관리청(특허청)에 송부한다.

년     월      일

국가기관 :                                       (인)

수행기관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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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원부의 등록 권리자란의 표시형태가 다릅니다.

     국유특허인 경우, 등록 권리자란에 “대한민국(관리청 : 특허청장, 승계청 : 

발명기관의 장)”과 같이 기재됩니다. 반면 국가기관의 특허는 “대한민국

(국가기관의 장)”으로 기재됩니다.

     국유특허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 ․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무원 등이 직무발명한 것이고, 같은 규정에 따라 특허

청장이 처분 ․ 관리하기 때문에 통상실시권 계약 등 신청서류는 

특허청(산업재산활용과)으로 제출하여 진행됩니다. 

     한편, 국가기관의 특허는 국가공무원 등에 의해 형성된 직무발명이 

아니므로 국가명의로 등록하고 해당 국가기관이 관리합니다. 따라서 

처분계약은 해당 기관에서 하고, 등록 관련업무는 해당기관에서 

등록과로 직접 요청해야 합니다. (용역이나 권리이전, 특허권 매입 

등으로 소유하게 되는 특허권 등)

부록1 국유특허권 관련 알기 쉬운 Q&A

특허등록원부상 등록권리자가 대한민국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모두 

국유특허권인지?

 ‣‣ 간혹 대한민국(국가기관)이 권리자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국유

특허로 혼동하기도 합니다. 국유특허권이라 함은 국가공무원 등의 

직무상 발명에 대하여 국가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하며, 국유

특허권은 특허청장이 처분 ․ 관리하고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 등 직무

발명의 처분 ․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조)

국유특허와 국가기관의 특허 간의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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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특허권의 통상실시권 계약을 신청하고자 할 때 안내 및 절차는?

 ‣‣ 특허청 홈페이지→특허로→국유특허 사용신청→국유특허권 수의계약 

신청양식(유상 · 무상) 다운받기를 통해 양식을 보시면 국유특허 통상

실시권 계약신청서류로 수의계약신청서, 사업계획서, 실시료 견적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통상실시권을 허여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 최소 3주정도 소요됩니다.

     통상실시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신청인이 서류를 제출하면, 수탁기관의 

국유특허 담당자가 발명기관(국유특허를 발명한 기관)으로 계약관련 

의견을 문의합니다(「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 ․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제12조). 발명기관의 계약에 대한 의견을 받아 해당 

국유특허의 통상실시권 허락 계약을 진행합니다. 

     보통 발명기관의 의견을 회신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약 2주 정도입니다. 

발명기관의 발명자와 제품의 단가, 점유율 등을 협의 후 신청하게 

되면 발명기관의 빠른 의사결정으로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의 진행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점유율의 의미는?

 ‣‣ 점유율은 단위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 당해 국유특허권이 이용되는 

비율(｢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 ․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 제3호)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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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율의 의미는?

 ‣‣ 대상제품 매출액 중 시험연구비율로 볼 수 있으며, 3%가 일반적이나 

해당 국유특허권의 실용적 가치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이상 4%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 ․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 제4호)

농촌진흥청에서 연구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친구가 개발한 출원 

중에 있는 기술을 사업에 도입하고자 하는데 신청방법은?

 ‣‣ 발명기관인 농촌진흥청과 출원 중 실시 계약(「국가공무원 등 직무

발명의 처분 ․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2항)을 맺고 

기술을 사업에 도입하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각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구체적 방법은 국유특허 통상실시권 계약을 맺는 방법과 

유사합니다. 

국립대학교인 충북대학교의 특허를 사업에 도입하고자 하는데 

그 방법은?

 ‣‣ 기술이전촉진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담조직이 설치된 

국 ․ 공립대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

발명 처분 ․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충북대학교의 특허를 사업에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통상실시권 설정 등 기술거래 계약을 맺고 

사업에 도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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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개정에 의해 기관명칭이 변경되었는데 등록원부에 직제개정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국유특허가 있는 경우의 조치방법은?

 ‣‣ 특허청에 등록명의인 표시 통합관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발명기관의 명칭은 “발명기관의 장”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첨부서류는 

직제개정에 대한 관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허출원 준비 중 업체 측의 기술이전 요청이 있어 기술이전 등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문제는 없는지?

 ‣‣ 특허출원 이전에 실시 예정업체와 기술이전을 진행하는 것은 위험

합니다. 기술이전 이후 해당업체가 먼저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그

동안의 기술개발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힘들게 연구한 성과를 

보호받고자 한다면 특허출원 이후 “출원 중 통상실시권 계약”을 맺고 

기술이전을 진행하여야 권리를 잃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없으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무상 발명하였으나 출원시에 발명자로 신청하지 않았거나 발명자 

기재에 오류가 있는 경우의 조치방법은?

 ‣‣ 출원인이 착오로 발명자 중 일부의 발명자의 기재를 누락하거나 

잘못적은 때에는 특허여부 결정전까지 추가 또는 정정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보정서 또는 신청서를 특허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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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분수입금의 50%를 국가공무원 등에 한해서 지급합니다.

  ‣ 국가 단독권리의 경우 국가공무원 등만 그 발명지분율에 따라 보상금 

지급

  ‣ 민간인과 공유권리의 경우

    · 민간인 공유자가 권리포기, 국가에 무상양도 등을 한 경우 

      ⇒ 국가 승계 당시의 발명지분에 대해서만 지급

    · 공유권리를 처분하여 실시료를 국가권리 지분만큼만 세입한 경우

      ⇒ 민간인 발명자 지분을 제외한 국가공무원 등 발명자 지분을 

100%로 환산하여 지급 

          (환산지분 = 발명자 지분 × 100 / 대한민국 지분)

권 리 자 발 명 자

⇦ 환산지분이 필요한 경우

대한민국 민간인 공무원 민간인

○ ○

○ ○ ○

○ ○ ○ ○

     ⇒ (사례) 공유 국유특허권 실시료가 총 100만원인데, 국가권리

지분이 30%, 국가공무원 등 발명자 2명의 발명지분이 각각 

15%인 경우

특허청에서 발명자에 대한 처분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검토해보니 발명자 중 한 명은 퇴직하였고, 나머지 한 명은
사망하였습니다. 이들에 대해 처분보상금에 대한 해당 사실이 없을 
것 같아 조치하지 않고자 하는데 문제는 없는지?

 ‣‣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하였더라도 발명 당시에 공무원 등의 신분

이었다면 처분보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처분보상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 처분보상금 지급방법은?



국유특허권 처분 ․ 관리 업무 편람

88 •

     ① 국가권리지분에 따른 처분수입금 : 100만원 × 30% = 30만원 

     ② 처분수입금 50% : 15만원

     ③ 국가공무원 등 발명자 지분을 100%로 환산 

        (환산지분) : 15% × 100 / 30% = 50%

     ④ 국가공무원 등 발명자 각각 7만 5천원을 처분보상금으로 지급

용역과제 수행 중 수행기관의 연구자(민간인)가 발명한 경우 국유

특허에 해당되며, 위탁한 국가기관도 공동출원인이 될 수 있는지?

 ‣‣ 국가공무원 등에 의해 발명된 것이 아니므로 국유특허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당 국가기관에서 연구비용을 지출하여 산출된 연구

성과물은 용역 계약에 의해 대한민국 단독 또는 공동소유로 될 수 

있고, 해당 국가기관이 관리기관이 됩니다.

이 경우는 국가공무원 등에 의해 발명된 직무발명이 아니므로 특허청

에서 관리하지 않습니다. 해당 국가기관은 별도로 등록과에 국가

특허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 소유의 단독권리인 

경우 특허출원 및 특허권에 관한 수수료는 면제되나, 민간기업체와 

공동권리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민간인이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민간인과 공동으로 특허 출원한 경우, 실시료에 따른 수익금은 

어떻게 배분하는지? 

 ‣‣ 국가와 국가기관 이외의 자간에 공동연구 수행에 따른 결과물을 출원, 

등록할 경우에는 사전에 소유권 소유문제, 지분, 자기실시 할 경우 

실시조건, 연차료 미납시 권리귀속문제, 분쟁시 소송비용 부담조건 

등을 협의하여야 사후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며, 실시료는 실시 

신청인이 권리자의 지분에 따라 각각의 계약을 통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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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명의로 출원하여 등록된 특허권을 대한민국 정부기관에 

이전등록을 할 수 있으며, 타인(제3자)이 이전 등록된 특허에 대해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 이 경우 산업재산활용과로 

신청하면 되는지? (단, 발명자는 공무원 등이 아닌 개인인 경우)

 ‣‣ 특허권자는 본인이 이전하고자 하는 정부기관에 특허권 이전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등에 의해 형성된 국유특허가 아니고, 

이전받은 국가기관 소유의 국가특허는 해당 정부기관에 문의하여 

유 ․ 무상의 통상실시권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이 공동으로 직무발명하여, 국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원하고자 하는 경우에 특허

출원 및 등록에 관련된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지?

 ‣‣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 ․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직무발명 신고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해당 지차체의 조례에 의해 직무발명신고를 한 후에 각 발명기관 

공동명의로 출원을 합니다.

   이 경우 국가와 지자체는 공동권리자가 되며, 특허출원 및 등록에 

관련된 수수료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제2항 제6호에 의거,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출원료, 심사

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 ․ 실용신안 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의 

100분의 50을 감면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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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유특허가 외국에서 등록된 후에, 각 국 특허청에 연차료를 지불하는 

기관은 해외에 등록된 이후 국유특허 관리업무를 관장하는 특허청입니다. 

   이 때 국가기관과 민간인이 공동으로 출원하였다면 특허청과 민간인은 

소유한 지분비율로 연차료를 공동부담하게 됩니다.

국유특허가 국기기관과 민간인이 공동출원한 경우, 특허 등록증은 

국가기관 또는 민간인, 어느 쪽으로 송부하는지?

 ‣‣ 국가와 민간인의 공동권리인 경우, 민간인에게 특허등록증이 송부

되며, 민간인은 등록료 및 연차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발명기관은 특허등록 결정 이후 산업재산활용과로 별도로 

국유특허전환 요청을 해야 국유특허로 관리되며, 발명기관의 특허

담당자는 반드시 발명기관장 명의의 정식공문으로 국유특허 등록

요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온나라시스템 이용)

국가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이 국유특허로 등록된 후, 국가공무원 

등에 해당하는 발명자에게 보상금 지급이 누락된 경우에는?

 ‣‣ 등록보상금은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 ․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등록연도를 기준으로 그 연도 또는 다음연도에 

지급합니다. 

특허청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때, 발명자의 보상에 관련된 사항을 

발명기관에 통지하므로, 그 다음연도까지 지급이 되지 않은 경우, 

발명기관 국유특허 담당자 및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국유특허가 외국에서 등록된 후에, 각국 특허청에 연차료를 지불

하는 주체는 누구이며, 국가기관과 민간인이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에

연차료 납부는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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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합니다(특허법 제87조 제1항). 

    따라서 특허등록원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는 설정등록행위에 

의하여 특허권이 발생하며, 이와 같은 설정등록은 권리의 창설적 

효력을 부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정등록에 특허권 발생의 창설적 

효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특허결정 또는 특허한다는 심결 및 

특허료의 납부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국유특허는 특허료의 납부 대신 국유특허등록요청을 함으로써 권리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국유특허등록요청이 없는 건에 대하여 다른 

출원과 별개로 다룬다면 형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결정을 받은 날부터 최초 3월 간 출원인이 특허료의 납부(국유

특허의 경우 국유특허등록요청 행위)를 간과하는 경우 본의 아니게 

출원포기로 간주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안내문을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특허에 대하여 국내와 해외에 동시 출원 및 순차 출원하여

동일한 특허에 대하여 국내 및 외국에서 모두 특허결정이 되었

다면, 해당 공무원들에게 보상금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 국유특허권이 등록되어 해당특허에 대해 등록보상금이 1회 지급되었

다면 동일 건에 대하여 등록국가가 다르더라도 해외에 등록된 특허에 

대해 별도로 등록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특허가 등록된 국가 수

만큼 보상금이 지급되면 보상금 중복지급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특허청

에서는 확인절차를 거쳐, 1회에 한하여 등록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유특허는 등록료 등의 면제 혜택이 있으므로 등록 결정 이후 

3월 및 추가 6월의 기간이 지나도록 등록요청이 없다고 하여 

다른 출원과 마찬가지로 출원포기로 간주한다는 것은 제도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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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기간 만료 후 실시수량에 따라 정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즉 

견적서의 판매예정수량과 상관없이 실제 200대 제품을 판매했다면 

실시수량은 200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지 

않았다면 실시실적이 없는 경우가 됩니다. (미실시 사유서 제출)

단위제품에 대해 국유특허 4건의 통상실시계약을 맺을 경우 계약

서를 하나만 작성할 수 있는지?

 ‣‣ 계약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실시권리마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실시권의 범위 및 실시료 산정기준이 계약서에 명시되는데, 이에 

따라 국유특허마다 견적서 작성·제출 및 사후정산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실시료견적서에 총판매예정수량과 제품판매단가를 대략가로 적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술이전을 통해 제품화를 하고자하는 

상태인지라 정확한 단가 산정이 어렵습니다.

 ‣‣ 발명기관과 실시업체가 총 판매예정수량, 제품판매단가, 점유율 등에 

대해 협의하여 예상 실시료를 산정한 견적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단, 점유율은 0%초과 100%미만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

기간 만료 후 실제 실시수량, 제품단가 등에 따라 정산서를 작성·

제출하여 실시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약과 다르게 제품판매가 이루어져도 무방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실시수량이 100대를 계약했는데 200대가 팔린 경우, 

또는 기한 내에 제품화가 안 되거나 제품이 전혀 판매가 되지 

않았을 경우 실시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경우 기업이 

갖는 불이익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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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실적이 없다는 사실에 근거해 정산을 이행하는 기업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 정산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실시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실사를 통해 점검할 수 있습니다.

 ‣‣ 특허료 납부의무의 성격은 공법상 의무입니다. 

     특허법이 국가에게 납부의무를 면제시킨 것은 국가라는 특수성을 

출원 중인 권리에 대해 통상실시계약 신청을 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국유특허 출원 중인 권리에 대한 처분·관리업무는 발명기관의 장이 

관장합니다. 따라서 발명기관과 실시업체가 협의를 통해 예상 실시료 

등을 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그 계약이 만료된 시점에서 정산을 

실시하고 정산결과를 특허청으로 통보하면 실시료 수납 및 보상금 

지급은 특허청장이 관장합니다.

공유권리인 국유특허권의 통상실시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추가 제출

서류는 무엇인지?

 ‣‣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해당 국유특허권에 대하여 통상

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99조 제4항)

   민간인 공유자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동의서의 실시기간과 수의계약신청서의 실시기간은 동일해야 합니다. 

국가가 공유자인 공유특허권에서 출원 및 등록 관련 수수료 및 

특허료 전액을 국가는 면제받지만, 다른 공유자는 전액을 납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관련 규정 : 특허법 제79조, 제80조, 제83조 및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 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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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안한 것인데, 납부 면제의 효과를 확장하려는 의도는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특허료는 권리의 독점배타적인 이용에 대한 대가로 납부하는 측면이 

강하며, 공동권리자 중 일부가 국가라는 우연한 사실로 인해 개인이 

부담할 납부의무가 소멸된다는 것은 특허료의 이러한 성질과도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은 특허료 전액을 납부해야 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개인이 

보유한 지분권 전부를 말소하게 됩니다. 다만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에 따른 면제 및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외국 공유특허 연차료는 국가와 민간인이 소유한 지분비율로 

공동부담하게 됩니다.

 ‣‣ 국가기관에 소속된 비공무원 발명자의 직무발명까지 국가가 승계하고 이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 및 부속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정법의 시행일인 2021년 10월 21일 이후 국유특허로 등록

(전환)된 건에 포함된 국가기관 소속 비공무원 발명자부터 보상을 지

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시행일 이후 국유특허 등록(전환) 요청을 하실 때에는 제출

서류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에 국가기관 소속 비공무원 발명자의 

정보를 모두 기재해주셔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고’

란에는 ‘공무원/비공무원/민간인’ 중 해당되는 내용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개정으로 보상금 지급 대상이 확대되었는데, 이에 따른 국유

특허권 등록 및 보상금 지급 절차의 변경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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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제도 해설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개념 및 요건

  발명진흥법 제10조에서 정의한 직무발명 중 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발명진흥법은 ‘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 등의 직무

발명에 대한 특허권은 국유 또는 공유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제10조)

  관련 규정으로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 ․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규정 

및 시행규칙이라 함)에서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 ․ 관리 및 그 

보상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각급 지방

자치단체에서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규정에 준하는 보상조례를 정하고 

있다.

 가. 국가공무원 등이란

   국가공무원 등이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의거한 모든 국가공무원 및 

국가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의미한다.

 나. 국가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이란

   국가공무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국가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국가공무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다. 국가의 업무범위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일 경우에 업무범위를 기업등 법인의 경우와 

같이 해석하게 되면 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가 모두 포함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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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불합리하게 된다. 따라서 발명을 한 국가공무원 등이 소속한 

기관의 직제와 사무분장규칙에 정해진 업무범위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라.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 규정 및 시행규칙󰡕의 적용제외

(1) 국 ․ 공립학교 교직원

  고등교육법에 의한 국 ․ 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은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 제1항 하단의 규정에 의한 전담조직이 승계하며, 기술이전촉진법 

시행령에서 특허권의 소유와 관리업무를 전담조직의 업무로 규정함에 

따라 현재 국 ․ 공립대학교에는 기술이전전담조직인 산학협력단이 설치되어 

있다.

  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03년 설치된 이래 직무발명의 승계, 특허 

등의 출원 ․ 등록 ․ 이전 및 활용, 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 기술이전 및 

활용에 의한 수익금의 배분, 산업계의 연구성과에 관한 기술정보의 

제공의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으나, 국유특허로 등록되어 있는 국립

대학교 특허를 산학협력단에서 아직도 이전 절차를 수행하고 있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2)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 ․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는 보상조례를 

정하고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규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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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에 대한 창작행위(특허법 제2조)이므로 

종원업 등의 직무발명에 있어서 어떤 행위를 한 자를 발명자로 볼 것인지는 

특허법 제2조 발명의 정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해야 하며, 정확한 발명자의 

결정은 발명자에 대한 보상, 업적평가 등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발명

자가 한 사람일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공동발명의 경우에는 현실에 있어서 

진정한 발명자가 누구인지 쉽게 판단할 수 없으며, 특히 다수인이 참여하여 

특정의 프로젝트를 개발할 경우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그러므로 진정한 

발명자인지 여부는 당해 발명을 중심으로 실질적 협력자인지 단순한 협력자

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단지 신분상 또는 직계상 지위가 높다는 

이유로 발명에 기여하지 않는 자를 발명자에 기재한다든가 기여 실적이 미미

한데에도 지분비율을 높여주는 등 불합리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발명자에 해당하는 자

❶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을 완성한 자

❷ 타인의 착상에 의거 연구를 하여 발명을 완성하게 한 자

❸ 타인의 착상에 대하여 구체화하는 기술적 수단을 부가하여 발명을 완성한 자

❹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약간 불완전한 착상을 하고 타인에게 일반적인 지식의 

조언 또는 지도를 얻어 발명을 완성한 자

❺ 타인의 발명에 힌트를 얻고 다시 그 발명의 범위를 확대하는 발명을 한 자

■ 발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❶ 발명자에게 자금을 제공하여 설비이용의 편의를 주는 등 발명의 완성을 

원조하거나 위탁한 자(단순후원자, 위탁자)

❷ 희망조건만 제시하고 그것을 해결할 착상을 제공하지 않은 자

❸ 타인이 제시한 착상 속에서 실용성이 있을 것을 선택한 것에 지나지 않는 자

❹ 당해 발명에 관하여 착상만 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자

❺ 발명의 과정에서 연구자의 지시로 단순히 데이터를 정리하거나 제시된 제도, 

실험 등을 한 것에 지나지 않는 자(단순보조자)

❻ 단지, 일반 지식의 조언 또는 제시를 주기만 한 자

      발명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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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자에 해당하는 자

❶ 구체적인 착상을 하고 부하에게 그 발전 및 실현을 하게 한 자

❷ 팀 부하가 제출한 착상에 보충적 착상을 가한 자

❸ 팀 부하가 행한 실험 또는 실험의 중간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착상을 가하여 발명을 완성한 자

❹ 소속 부서 내의 연구가 혼미하고 있을 때, 구체적인 지도를 하여 발명을 

완성시킨 자

■ 발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❶ 부하인 연구자에 대한 일반적 관리 및 연구에 대한 일상적 관리를 한 자

❷ 구체적인 착상을 나타내지 않고 단지 어떤 연구과제를 주어 발명자인 

부하에 대하여 일반적인 관리를 한 자

❸ 부하의 착상에 대하여 단지 良 의 판단을 한 자

관리자의 발명자 해당 여부

【판례】 공동발명자 여부

  빠징꼬 기계에 마작의 오름수를 짜넣고 마작패의 모양을 가로, 세로로 규칙적

으로 배열한 표시부의 표시를 낙하하는 타구로 하게 하고, 일정한 오름수를 

표시시키려는 착상을 한 자(A)와 이 착상을 알려주어 A와 공동으로 구체화하여 

완성시킨 자(B)는 공동발명자이다.

【일본 동경고판 1976. 4. 27】

【판례】 공동발명자 여부

  발명자의 지시에 의하여 발명에 관한 장치의 작성(부품의 조립을 통한 발명)을 

담당한 것에 불과한 자는 공동발명자가 아니다.

【일본 동경지판 1979.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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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자의 성명게재권

  발명자는 자기가 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외에 특허 중(특허출원서)에 발명자로서 게재될 권리를 갖는다. 이는 발명자의 

인격권으로서 발명자의 기재누락, 오기를 한 때에는 추가 또는 정정이 허용

된다.(특허법 시행규칙 제28조)

■ 관련 발명자 및 기여율

  가. 발명자 기재의 중요성

    직무발명을 사용자가 승계하여도 발명자의 ‘성명게재권’은 발명자의 인격권

으로서 양도되지 않는다. 따라서 직무발명을 완성한 종업원은 발명자의 성명이 

게재되도록 조치하는 것이 향후 발생할 분쟁에 대비하는 측면에서 필요하다.

    왜냐하면 직무발명이 처분되거나 실시됨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은 발명자에게 

행해지며, 발명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각 발명자의 기여율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발명자의 성명이 게재 되어야하고 각각의 기여율에 대해서는 

약정 등으로 사전에 정해둘 필요가 있다

  나.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 관련

    국가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은 국유특허로 되고 등록 보상금, 처분 보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정부기관(발명기관)의 연구원 및 특허관리 담당자는 앞서 

언급한 발명자 및 기여율에 대하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발명자가 게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직무발명 관련 발명자의 성명게재권 및 기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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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특허권의 공유란 하나의 특허권을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유에 따른 제한

  가. 지분양도의 제한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고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설정할 수도 없다. (특허법 제99조 제2항)

  나. 실시권설정의 제한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당해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 (특허법 제99조 

제4항)

    그 이외에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 출원·등록의 제한, 심판청구 및 심결

취소소송의 제한이 있다.

3. 공유자의 자유실시

  특허권의 공유인 경우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자기 지분에 관계없이 당해발명을 실시할 

수 있다.(특허법 제99조 제3항)

4. 공유 지분의 등록

  특허권의 실시에 따른 수익 배분 등 분쟁 소지가 많기 때문에 공유 지분에 

대해서는 미리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며, 등록되어 있지 않아 불분명할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262조 제2항)

특허권의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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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는지의 여부

  발명자는 통신기계 기구 및 관련기구와 그 부품의 제작, 판매하는 회사의 

“타임머신 팀”에 근무하면서, “문자입력코드 발생방법 및 장치”를 개발하여 

회사에 직무발명을 신고하면서 이와 관련된 2건의 특허를 출원 등록 받았다.

  이 발명에 대해 발명자는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하여 자유

발명에 해당됨에도 직무발명으로 오인되어 회사 명의로 특허등록이 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 주장한 것에 대해 법원은 통신기계기구의 제작, 판매를 그 

설립목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1989년부터 현재까지 이동전화단말기를 

주요 생산품목으로 하고 있으며, 위 발명들은 이동전화단말기에 이용될 수 

있는 문자입력방식에 관한 발명이므로 발명진흥법 제10조(구, 특허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사의 업무범위에 속한다 할 것이다. 또한 위 각 발명 

당시 발명자의 직무는 정보통신부분의 신상품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를 창출

하는 것으로 실제 한글입력방식에 관한 아이디어 개발에 주력한 결과 발명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위 발명행위는 발명자의 직무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위 발명은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발명들이 

직무발명이 아님을 전제로 각 양도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발명자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1가합 13977. 2002. 8. 22】

사용자의 업무범위(판례) 

【사례】 사용자등의 업무범위에 속하는지의 여부

  현미경을 사용하여 약품을 검사하고 혹은 미생물을 연구하는 약품회사의 

종업원이 현미경 자체를 개량하는 발명을 한 경우 : 이 경우 사용자의 업무

범위는 약품의 검사와 연구행위이다. 현미경을 개량하는 것은 광학기구 관련 

회사의 사업범위로 보아야 하므로 이 종업원의 발명은 사용자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사용자의 업무범위(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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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발명을 하게된 행위가 당연히 예정되거나 기대되는 경우

  악기회사의 공작과 기능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회사를 퇴직할 때까지 공작과 

내 여러 부서에서 숙련공으로 근무하면서 금형제작, 센터핀 압입기제작, 치공구

개발 등의 업무에 종사한 자가 피아노 부품의 하나인 플랜지의 구멍에 붓싱을 

효과적으로 감입하는 장치를 고안한 경우, 위 사원은 근무기간중 상기와 같은 

고안을 시도하여 완성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기대되므로 직무발명에 

해당한다.

【대판 1991. 12. 27 91후 1113】

직무발명 해당 여부 (사례1) 

【사례】 종업원이 당해 발명에 관하여 사용자로부터 발명에 대한 명령을 받지 

않거나 구체적 과제도 부여받지 않는 경우의 직무발명 성립여부

  종업원이 발명에 대한 구체적인 과제를 부여받지 않았지만 그 종업원이 

담당하도록 정해진 직무내용 또는 책임범위가 당연히 발명을 할 것으로 예정

되거나 기대되는 경우에는 직무발명에 속한다.

  발명의 완성 당시에 석탄질소 제조로에 관한 제조 ․ 판매를 업으로 하는 

회사의 기술부문 담당 최고책임자의 지위(이사)에 있었고, 또 회사의 석탄질소 

생산향상을 위하여 그 제조로의 개량 고안을 시도하고 그 효율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할 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가 한 석탄질소

제조로에 관한 고안은 종업원으로서의 직무에 속한다.

【일본 최고재판 1968. 12. 13】

직무발명 해당 여부 (사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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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직무범위에 속하는지의 여부

  법량욕조 판매회사의 시장개발, 판매, 기획을 직무로 하는 개발부장이 법랑

욕조와 동종의 물건을 연구 ․ 완성하여 실용신안을 얻은 경우 그 고안은 회사의 

업무범위에는 속하지만 그 직무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직무

고안으로 될 수 없다.

【일본 동경고판 1969. 5. 6】

직무발명 해당 여부 (사례3) 

【예제】 업무범위와 직무범위

  고속도로 휴게소를 관리하는 A회사의 B휴게소 호두과자 판매원이 기존의 

호두과자 만드는 기계를 개량하여 자동으로 호두과자 만드는 기계를 발명한 

경우, ① A회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② 호두과자 판매원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지의 여부

⇒ ① A회사의 주업무(정관에 기재된 업무)는 고속도로의 시설을 관리하는 

회사이므로, B휴게소에 설치된 호두과자 만드는 기계는 기계제작회사와 계약에 

의하여 공급받아 설치 ․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부대업무에 호두과자 만드는 

기계의 설계 제작을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이며, ② 호두과자 판매원의 직무는 

호두과자를 만들어 판매하는 것이 주업무이고, 부대업무는 호두과자 만드는 

기계를 관리하고 재료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호두과자 판매원이 기존의 기계를 개량하여 자동으로 호두과자를 

만드는 기계의 발명은 사용자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않고 종업원의 직무범위

에도 속하지 아니하므로 호두과자 판매원의 자유발명이다.

직무발명 해당 여부 (사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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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

  과거에 A전자회사의 TV 영상회로 연구소에서 근무하던 자가 A전자회사 

TV 완성품 검사부서에 근무하면서 발명한 TV회로에 관한 발명과 TV의 품질

검사를 자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발명은 모두 직무발명에 속한다. 

여기에서 TV회로에 관한 발명은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고, TV의 품질

검사를 자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발명은 현재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

이다. 그러나 TV 영업부에 근무하는 자가 발명한 새로운 TV회로는 직무발명이 

아닌 자유발명이다.

직무발명 해당 여부 (사례5) 

【사례】 발명을 하게된 행위가 당연히 예정되거나 기대되는 경우

  원고가 담당하는 교통관련 행정업무는 (생략) 불법 주·정차의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에 불과할 뿐, 이 시간 제1항 고안과 같은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

시스템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을 업무로 하지 않는 점,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시스템을 개발하라는 과제를 부여받거나 이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비 등을 

지원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

1항을 고안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거나 또는 기대되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10허 4854】

직무발명 해당 여부 (사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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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관리

 가.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국유특허) 관리의 개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관리업무는 국유특허권의 등록을 전후로 

하여 직무발명의 장려, 등록 후 보상, 처분 ․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특허

청장이 관장하며, 직무발명의 국가승계, 국가승계 된 발명의 국내 ․ 외 

특허출원,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의 처분 ․ 관리에 대한 업무는 발명기관의 

장이 관장한다.

  발명기관의 장이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당시 그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의 

장을 말한다.

발명의 신고

직무발명의
국가승계결정

국가승계발명의
출원

특허권의 등록

출원 중 직무발명의
처분

특허권의 처분

󰀻

󰀻

󰀻 󰀻

: 발명자(직무발명신고서)

: 발명기관

: 발명기관

: 등록요청
: 특허청

: 특허청: 발명기관

 나.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승계(발명기관의 장이 관장)

(1) 발명의 신고

  국가공무원 등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 ·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직무발명신고서에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직무발명의 요약서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명기관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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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발명의 국가승계

  발명기관의 장은 당해 직무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 가치 ․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승계여부 결정을 내려야 하며, 민간인 

발명자와 공동으로 발명한 것인 경우, 국가는 발명기관의 소속 공무원 

발명자가 가지는 지분만을 승계한다.

  국가가 승계하는 권리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를 

얻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을 포함한다.(｢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 ․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4항)

(3) 국가승계발명의 출원

  국가승계가 결정되면 발명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당해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발명자는 지체 없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국가에 양도하여야 한다.

  발명기관의 장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발명기관의 장을 부기하여 국가명의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하며, 

그 발명의 내용을 판단하여 외국에의 출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등록

  발명기관의 장은 특허권을 국가가 승계하거나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이 

특허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 ․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등록요청서에 1. 직무

발명에 대한 의견서, 2. 특허결정서 또는 특허증 사본, 3. 기타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 국가 명의(특허권자 : 대한민국, 

관리청 : 특허청장, 승계청 : 발명기관의 장)로 특허권의 등록을 특허청에 

요청하여야 한다.

(주의) 각 기관에서 외부기관에 용역 등을 수행하게 하여 산출되는 특허의 

발명자란에는 실질적으로 발명에 관여하지 않은 공무원 등은 기재되지 

않아야 하고, 또한 공무원 등에 의한 직무발명이 아니므로 해당기관에서 

국가명의로 출원 및 등록하여 국가특허로 관리하여야함.



부록2

국
가
공
무
원

등

직
무
발
명
제
도

해
설

www.kipo.go.kr • 107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이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전용실시권의 

설정 ․ 통상실시권의 허락,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 ․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4호)

 가.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국유특허) 처분의 원칙

   국유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 ․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고자 하는 자가 없거나 특허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1) 통상실시권이란

  통상실시권이란 타인의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실시’란 구체적으로 ① 특허발명이 물건에 관한 발명일 경우, 

그 물건의 생산 ․ 양도 ․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② 특허발명이 방법의 발명일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③ 특허발명이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일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와 그 방법에 의해 생산된 물건을 사용 ․ 양도 ․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허법 제2조 제3호)

  전용실시권은 설정범위 내에서 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지만, 

통상실시권은 이러한 독점적 실시권리는 없으며 단지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 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국유특허의 통상실시권은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 ․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만 구비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가와 

사인의 공유특허의 경우에는 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실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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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유특허권의 처분은 유상으로 한다.

  국유특허의 처분은 유상이 원칙이나, 농어민의 소득증대, 수출증진 

기타 국가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특허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국가기관의 장(발명기관을 포함한다)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특허청장의 승인을 얻어 국유특허권을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나. 국유특허권 처분의 절차

(1) 처분의 방법

  국유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에 의하며, 국유

특허권의 매각 및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에 의한다.

  수의계약으로 국유특허권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 ․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의계약신청서에 당해 국유특허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무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무상실시 사유서를 첨부하여 국유특허 처분·관리업무 수탁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2) 처분의 기간

  특허청장이 국유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단, 당해 국유특허권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준비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 그 준비기간과, 당해 국유특허권의 존속기간이 계약일로

부터 4년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 만료 시까지 잔여기간

만큼 연장하여 계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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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의 절차

발명기관

신청자

 ② 예정가격 등 문의

 ③ 문의에 대한 회신

 ⑤ 처분결과 통지

④ 계약

① 수의계약
  신청서 제출

⑥실시에 대한 협력

(4) 예정가격의 결정

  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에 대하여 유상으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발명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참작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실시료 예정가격을 정한다.

【실시료 예정가격 산정】

  실시료 예정가격 = 국유특허권을 이용한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총판매예정수량은 실시기간 중 매연도별 판매예정수량을 합한 것이고, 

제품의 판매단가는 실시기간 중 매연도별 공장도 가격으로 계산하며, 

점유율은 단위 제품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당해 국유특허권이 이용되는 

비율을 말한다.

(5) 계약서의 작성

  특허청장은 처분하는 국유특허권의 표시,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의 

경우 그 실시권의 범위, 처분금액 및 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6) 처분결과의 통지

  특허청장이 국유특허권을 처분한 때에는 그 내용과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명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특허청
(수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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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원 중인 발명에 대한 처분

  국유특허권으로 등록되기 전이라도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명기관의 장은 그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발명기관의 

장이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처분한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과 

출원 중인 직무발명의 내용을 특허청장에게 통지하고 그 처분에 따른 

대금의 수납 및 보상금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 국유특허권의 공유

(1) 공유의 개념

  특허권의 공유라 함은 특허권을 2인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국유특허의 공유인 경우 국가와 사인이 공동으로 특허권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특허권 본래의 대세적 

효력에는 변화가 없으나 공유특허권의 처분행위 등에 있어서는 일정한 

제약이 가해진다.

(2) 특허권의 공유에 따른 제한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특허법 제99조 제2항),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특허법 제99조 제4항)

(3) 국유특허권 공유의 문제점

  공유인 국유특허의 경우 국가는 자기실시를 하기가 어려우나 사인의 

경우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특허발명을 자신이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다. 또한 국가가 

공동관리자인 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의 많은 예산과 설비를 투자하여 발명한 

특허임에도 국가가 처분행위를 하는데 많은 제한이 가해진다. 따라서 

국유특허권의 공유는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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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보상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은 직무발명의 정당한 보상을 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의 경우에도 발명자인 공무원 등에게는 국가가 

특허권을 승계하여 국유특허로 등록된 경우에는 등록보상금이, 등록된 권리나 

출원 중인 권리에 통상실시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처분보상금이 지급되며, 

처분수입금을 기준으로 발명기관에게는 기관포상금이 지급된다.

 가. 보상금의 종류

(1) 등록보상금

  국유특허에 대하여 매 권리마다 50만원을 등록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며,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지급

된다. 또한 실용신안권은 실용신안법 관련 규정에 의한 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매 권리마다 30만원, 디자인권은 매 권리마다 20만원을 

지급한다.

(2) 처분보상금

  처분보상금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 그 

처분수입금을 기준으로 하여 특허청장이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종전에는 

보상수준이 처분수입금의 10~30%이지만 2005년부터 50%로 상향조정

되었다.

(3) 기관포상금

  기관포상금은 유상 처분의 경우 처분수입금을 기준으로 하여 발명기

관의 장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으로 처분수입금이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1억원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국유특허권 처분 ·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국유특허권을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 수탁기관의 

장에게는 그 처분수입금의 17.5%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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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보상금 등의 지급방법

(1) 지급 시기

  등록보상금의 경우는 등록연도, 처분보상금과 기관포상금은 처분수입금이 

납부된 연도와 다음연도에 지급한다.

(2) 발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등록보상금 또는 처분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발명자가 2인 이상의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가 

발명자의 지분을 승계한 이후에 제3자가 지분을 포기하거나 국가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가 승계 당시의 발명자 지분에 대해서만 

지급하여야 한다.

(3)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 사망한 경우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하였더라도 발명이 완성될 당시에 국가공무원 

등의 신분이었으면 이를 지급하여야 하고,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다. 보상금 등의 반환

  「국가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의 처분 ․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의하면 모든 보상금은 특허가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발명을 한 자가 아니거나 또는 그 승계인이 

아닌 경우, 또는 특허청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이 재직 중 특허를 받은 

사유로 당해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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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의 발명

  고용관계가 이미 종료된 후 즉, 퇴직 후에 한 발명이 퇴직 전의 직무와 

관련되는 경우에 발명진흥법에는 이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다. 공무원 

등의 입장에서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노무제공자의 지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직무발명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도 있으나, 발명을 완성하기 

직전에 퇴직했을 경우, 또는 재직기간이 비교적 길고 그 기간에 체득한 

지식과 경험이 발명완성에 큰 역할을 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직무발명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발명진흥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합리적으로 명시해 둘 필요가 있다.

  발명의 완성당시에 공무원 등의 지위에 있었던 자가 재직 중에 발명을 

완성하고 묵비로 있다가 퇴직한 후에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도 직무발명에 

속한다. 그 이유는 공무원 등이 ｢발명을 하게 된 행위｣는 발명자가 

공무원 등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동안 발명을 착상하여 완성하기까지 

그 발명을 위해서 제공된 모든 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만 그 

입증책임이 사용자 측에 있으므로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연구관리(예를 들면, 연구일지 작성의 의무화 및 체크 등)를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판례상 기업 내에서 이루어진 발명은 퇴직 후에도 공공의 

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해당 발명을 추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판례에 근거해서 사용자와 종업원의 계약에 이른바 추적조항(trailing 

clause)을 마련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다. 추적조항은 퇴직 후 일정한 

기간 내에 한 발명으로 전 사용자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은 전 사용자가 

승계 하도록 하는 특약조항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적조항은 종업원의 

새로운 고용기회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자유발명을 직무발명으로 간주

하는 등 종업원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어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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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퇴직 후 출원한 발명의 처리

  회사의 취업규칙 중 ‘종업원은 사업상 행한 발명 또는 연구에 관하여 그 

조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고 이 경우 회사는 그 권리를 취득한다’는 

조항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퇴직 직후 자기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한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취업규칙에 의하여 발명자가 회사에 재직 중 

발명을 완성함과 동시에 발명자로부터 회사로 이전했다고 보아야 한다.

【일본 대판지판 1979.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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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국유특허권 관련 법률 내용

발명진흥법 

[시행 2021. 11. 18.] [법률 제18405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10조(직무발명) 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7. 30.> 

1.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2.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

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이하 “국ㆍ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할 수 있으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ㆍ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  <개정 2021.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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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직무발명 외의 종업원등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

(專用實施權)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국유로 된 특허권등의 처분과 관리(특허권등의 포기를 

포함한다)는 「국유재산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이 이를 관장하며, 

그 처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1. 30., 

2010. 1. 27.> 

제10조의2(공무원등의 직무발명 처분의 특례) 「국유재산법」 제65조의11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유로 된 특허권등에 관한 전용실시권 설정을 한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4. 20.] 

제11조(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와 지원시책) ① 정부는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의 실시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7.30.>

  1. 표준이 되는 보상규정의 작성 및 보급

  2. 보상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 및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절차규정의 작성 

및 보급

  3.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 · 운영에 관한 상담 등의 지원

  ③ 정부는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는 사용자등에 대하여는 제3장과 

제4장에 따른 발명의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먼저 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의 선정기준과 절차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록3

국
유
특
허
권

관
련

법
률

내
용

www.kipo.go.kr • 117

제12조(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2명 이상의 종업원

등이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알려야 한다.

제13조(승계 여부의 통지) ① 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용자등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사용자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

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  <개정 2021. 4. 20.>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사용자등이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의사를 

알린 때에는 그때부터 그 발명에 대한 권리는 사용자등에게 승계된 것으로 

본다. 

③ 사용자등이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승계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등은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용자등은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발명을 한 종업원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다. 

제14조(공동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이 제삼자와 공동으로 

행하여진 경우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이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면 사용자등은 그 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을 갖는다.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

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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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용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7. 30.> 

④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종업원등에게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13. 7. 30.> 

⑤ 사용자등이 제3항에 따라 협의하여야 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

등의 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7. 30.> 

⑥ 사용자등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 7. 30.> 

⑦ 공무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7. 30., 2021. 4. 20.> 

제16조(출원 유보시의 보상) 사용자등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出願)하지 아니하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경우에도 제15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발명에 대한 보상액을 결정할 때

에는 그 발명이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었더라면 종업원등이 받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7조(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사용자등은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1.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의 작성 · 변경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종업원등과 사용자등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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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그 밖에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사용자등과 종업원등(법인의 임원은 제외한다)을 각각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③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7.30.> [제목개정 2013.7.30.]

제18조(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① 종업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등에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직무발명인지 여부에 관하여 사용자등과 이견이 있는 경우

  2. 사용자등이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직무

발명 외의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또는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주장하는 

경우

  3. 사용자등이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직무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또는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주장하는 경우

  4. 사용자등이 제10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상

실시권을 주장하는 경우

  5. 사용자등이 제시한 보상규정에 이견이 있는 경우

  6. 사용자등과의 협의 또는 동의 절차에 이견이 있는 경우

  7. 사용자등이 제15조제4항에 따라 통지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에 이견이 있는 경우

  8. 사용자등이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9. 그 밖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및 보상 등에 관하여 사용자등과 종업원등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권리는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종업원등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우에 6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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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는 직무발명 관련 

분야의 전문가인 자문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심의의 결과를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사용자등의 요청에 따라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제3항에 따른 

자문위원으로 파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불복하는 사용자등 또는 종업원

등은 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전문개정 2013.7.30.]

제19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종업원등은 사용자등이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등이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7.30.>

  ② 제18조제3항에 따라 자문위원으로 심의위원회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직무발명에 관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56조(권한의 위임 등) ① 특허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전문기관, 협회, 한국발명진흥회, 보호원, 전략원, 발명기관의 장

(직무발명을 한 당시 공무원등이 소속된 기관의 장을 말한다), 「변리사법」 

제9조에 따른 대한변리사회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2020. 2. 4., 2021. 4. 20.> 

[전문개정 2013.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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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 2021. 11. 18.] [법률 제18409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3. “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을 생산 · 사용 · 양도 · 대여 또는 수입

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나.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나목의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 · 양도 ·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4.6.11.][시행일 : 2015.1.1.]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전문개정 2014.6.11.]

제34조(무권리자의 특허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이하 “무권리자”라 한다)가 한 

특허출원이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유로 제62조제2호에 해당하여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은 무권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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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무권리자가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4.6.11.]

제35조(무권리자의 특허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유로 제13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은 무효로 된 그 특허의 출원 

시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특허의 등록공고가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난 후 또는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정당한 권리

자가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4.6.11.]

제44조(공동출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제83조(특허료 또는 수수료의 감면)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허료 및 수수료는 제79조 및 제82조에도 불구하고 면제한다. 

1. 국가에 속하는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에 관한 수수료 또는 특허료 

2.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37조제1항에 따른 

심사관의 무효심판청구에 대한 수수료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한 특허출원 또는 

그 특허출원하여 받은 특허권에 대해서는 제79조 및 제82조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특허료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2021. 8. 1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라 특허료 및 수수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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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특허료 및 수수료 감면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특허료 및 수수료의 2배액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하는 특허출원 또는 그 특허출원하여 받은 특허권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 8. 17.> 

[전문개정 2014. 6. 11.]

[시행일: 2022. 2. 18.]

제99조(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 등) ① 특허권은 이전할 수 있다.

  ②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③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

  ④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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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 ․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10. 21.] [대통령령 제32074호, 2021.10.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5조 및 제56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그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0. 19.> 

[전문개정 2010. 7. 2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0. 19.> 

1. “직무발명”이란 국가공무원과 국가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하 “국가공무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국가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국가공무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2. “발명기관의 장”이란 직무발명을 한 당시 그 국가공무원등이 소속된 

기관의 장을 말한다. 

3. “국유특허권”이란 이 영에 따라 국가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 

4.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국유특허권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이하 

“전용실시권”이라 한다)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이하 “통상실시권”이라 한다)의 허락

 다.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5. “처분수입금”이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따라 1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

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6.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국가공무원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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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적용 제외) 이 영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 설치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

발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3조(업무의 관장) ① 특허청장은 직무발명 및 국유특허권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 8. 28.> 

1. 직무발명의 장려 

2.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3. 국유특허권의 처분ㆍ관리(심판ㆍ소송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다) 

4. 국유특허권의 활용 촉진 

② 발명기관의 장은 직무발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 10. 19.> 

1.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국가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을 말한다)의 승계(이하 “국가

승계”라 한다) 

2. 국가승계한 직무발명의 국내외 특허출원 

3.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ㆍ

관리 

[전문개정 2010. 7. 26.] 

제3조의2 삭제  <2011.9.30>

제4조 삭제  <2021. 10. 19.> 

제5조(발명의 신고) 국가공무원등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10. 19.> 

[전문개정 2010. 7. 26.] 

제6조(직무발명의 국가승계) ① 제5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발명기관의 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여부와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국가승계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고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국가공무원등에게 서면으로 통지

해야 한다.  <개정 2018. 8. 28.,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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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명기관의 장은 신고받은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에 대하여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분쟁 당사자 간 합의가 

있거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국가승계 여부에 

대한 통지를 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19.> 

③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 국가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지분만을 승계한다.  <신설 2021. 10. 19.> 

④ 국가승계하는 권리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이 포함된다.  

<신설 2021. 10. 19.> 

⑤ 발명기관의 장으로부터 국가승계 결정의 통지를 받은 발명자는 지체 

없이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국가에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9.> 

[전문개정 2010. 7. 26.] [제목개정 2021. 10. 19.] 

제7조(국가승계 발명의 출원) ① 발명기관의 장은 제6조제5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명기관의 장을 

부기하여 국가 명의로 특허출원을 해야 하며, 그 발명의 내용을 판단하여 

외국에 출원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1. 10. 19.> 

② 발명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7. 26.] 

제8조(발명자의 출원 등) ① 발명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승계를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

할 수 없다. 다만, 그 발명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에 해당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8. 28.>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제5조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28.> 

[전문개정 2010. 7. 26.] [제목개정 2018. 8. 28.]

제9조(국유특허권의 등록) ① 발명기관의 장은 특허권을 국가승계하거나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이 특허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산업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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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국유특허권의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2013.3.23.>

  ②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국가 명의로 국유특허권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특허권자: 대한민국

  2. 관리청: 특허청장

  3. 승계청: 발명기관의 장  [전문개정 2010.7.26] [제목개정 2011.9.30]

제9조의2(국유특허권의 포기) 특허청장이 ｢발명진흥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국유특허권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발명기관의 장과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 

국유특허권 실시 이력, 기술평가 결과 및 국유특허권의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7.26]

제10조(처분의 원칙) ①국유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유특허권을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1. 통상실시권을 받으려는 자가 없는 경우

  2. 국유특허권의 실시일부터 사업화하여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 3년 

이상의 후속연구가 필요한 경우

  3. 국유특허권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해야하는 경우로서 그 허가·등록 등에 필요한 유효성·

안정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사업화에 3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국유특허권의 실시를 통한 사업화를 위하여 매각 또는 전용

실시권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국유특허권의 처분은 유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1. 농어민의 소득 증대, 수출 증진, 그 밖의 국가시책 추진을 위하여 

특허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의 장(발명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 국유특허권을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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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국가기관의 장이 제2항제2호에 따라 무상실시의 승인을 받으려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11조(처분의 방법 등) ①국유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

계약의 방법으로 한다.

  ②국유특허권의 매각 및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0.11.15>

  1. 국유특허권의 특허내용상 그 실시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

하여 경쟁입찰을 할 수 없는 경우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하여 국가기관의 행위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자에게 그 국유특허권을 매각하는 경우

  4. 전용실시권의 설정기간이 만료된 후 그 전용실시권자가 계속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5. 천재지변이나 전시 ․ 사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

입찰을 할 여유가 없는 경우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중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공공기관의 보호 ․ 육성을 

위하여 그 공공기관에 필요한 국유특허권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및 ｢은행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7. 2회 이상 유찰(流札)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국유특허권의 처분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제12조(의견청취 등) 특허청장은 제10조에 따라 국유특허권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 무상실시 기간 및 무상실시 조건 등에 관하여 

발명기관의 장 및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발명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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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게는 국유특허권의 처분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6]

제13조(국유특허권 등록 전의 처분) ①발명기관의 장은 특허출원 중인 직무

발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특허권으로 등록되기 전이라도 그 직무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유

특허권”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 본다. 

<개정 2011.9.30> 

  [전문개정 2010.7.26] [제목개정 2011.9.30]

제14조(처분결과의 통지) ①특허청장이 국유특허권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과 제17조에 따른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발명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3조에 따라 발명기관의 장이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하거나 수탁기관의 장이 국유특허권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특허청장에게 통지하고 그 처분에 따른 

대금의 수납 및 보상금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7.26]

제15조(처분대금의 처리) 국유특허권 및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대금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특허청계정의 세입(歲入)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7.26]

제16조(등록보상금) ① 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에 대하여 각 권리마다 50만

원의 범위에서 국유특허권의 활용가치, 직무발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등록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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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번만 지급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7.26]

제17조(처분보상금) ① 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처분수입금에 대한 기여도, 

직무발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28.>

② 삭제  <2018. 8. 28.>

  [전문개정 2010. 7. 26.]

제18조(기관포상금 등) ① 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

에서 처분수입금에 대한 기여도, 직무발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기관포상금을 

발명기관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28.>

1. 처분수입금이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

2. 처분수입금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3. 처분수입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② 특허청장은 수탁기관의 장이 국유특허권을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17.5의 범위에서 처분수입금에 대한 기여도, 

직무발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 금액을 수탁기관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28.>

  [전문개정 2010. 7. 26.]

제19조(보상금 등의 지급) ①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보상금, 처분보상금 및 기관포상금 등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책임운영기관특별회

계의 특허청계정의 예산에서 지급하며, 그 지급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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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6조에 따른 등록보상금: 국유특허권으로 등록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 

2. 제17조제1항에 따른 처분보상금 및 제18조에 따른 기관포상금 등: 

처분수입금이 납부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 

3. 삭제  <2018. 8. 28.> 

② 등록보상금 또는 처분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발명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③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한 것으로서 제6조제3항에 

따라 국가가 발명자의 지분을 승계한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처분보상금은 국가가 승계할 당시의 

발명자의 지분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신설 2011. 9. 30., 2021. 10. 19.> 

1. 제3자가 지분을 포기하는 경우

2. 제3자가 지분을 국가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④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발명자가 전직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도 

지급하여야 하며,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30.> 

[전문개정 2010. 7. 26.] 

제20조(보상금 등의 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받은 등록보상금 및 처분

보상금과 발명기관의 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이 받은 기관포상금 등은 

특허가 취소되거나 무효로 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법｣ 

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7.26]

제21조(발명자 등의 의무) ① 발명자 또는 발명기관의 장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경우 그 상대방이 그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력하여야 한다.

② 발명자, 발명기관의 장 및 직무발명에 관계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당 직무발명의 출원 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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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발명기관의 장은 국유특허권에 관한 심판청구서의 부본 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허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 8. 28.>

[전문개정 2010. 7. 26.]

제21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의 처분ㆍ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명자 또는 발명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8. 28.]

제22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①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의 고안 

및 디자인의 창작에 관하여는 이 영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직무발명”은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의 고안 및 디자인의 창작”으로 본다. <개정 

2011. 9. 30.>

② 제1항의 경우 제16조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국유실용신안권과 국유디자인권의 활용가치, 실용신안의 

고안과 디자인의 창작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28.>

1. 실용신안권: 각 권리마다 30만원

2. 디자인권: 각 권리마다 20만원

  [전문개정 2010. 7. 26.]

제23조(외국에서 취득한 특허권 등에 관한 준용) 직무발명에 대하여 외국에서 

취득한 특허권 및 외국에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 ․ 관리 및 그 보상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20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외국에서 취득한 특허권 및 

외국에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 

본다. <개정 2011.9.30> [전문개정 2010.7.26]

제24조(업무의 위탁) ① 특허청장은 「발명진흥법」 제56조에 따라 제3조제

1항제3호의 국유특허권의 처분ㆍ관리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발명기관의 장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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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인 경우에는 발명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28.>

1.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에 관한 업무

2. 국유특허권의 홍보 등 관리

② 특허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처리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9. 30.]

제2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특허청장(제24조에 따라 특허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

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9.> 

1. 제5조에 따른 발명의 신고에 관한 사무 

2. 제9조에 따른 국유특허권의 등록에 관한 사무 

3.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국유특허권의 처분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발명진흥법」 및 이 영에 따른 국가공무원등의 직무발명과 

관련된 신청 또는 신고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 1. 6.] 

부      칙  <대통령령 제32074호, 2021. 10.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발명 등에 대한 특허권 

등 승계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국가기관의 장이 공무원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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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원의 직무에 관한 발명, 실용신안의 고안 및 디자인의 창작에 

대하여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따라 승계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이 영 

시행 당시 보유하고 있는 권리는 이 영 시행일에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제22조제1항(제6조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따라 

국가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 제안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8제3항 중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3항”을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3항”으로 한다. 

③ 국민 제안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④ 국유재산법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제3항 중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3항”을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3항”으로 한다. 

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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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중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2조”를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2조”로 

하고, 제37조제3항 중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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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 ․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1. 10. 2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32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개정 2021. 10. 19.> [전문개정 2011. 10. 7.]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①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발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명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0. 19.> 

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2. 직무발명 요약서 

② 제1항제1호의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발명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소속 기관의 업무: 직무발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당시 발명자가 

소속한 기관(이하 이 조에서 “소속 기관”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를 

적되, 특히 해당 직무발명과 관련되는 조사ㆍ연구ㆍ시험 등에 관한 

기능의 유무에 대하여 적을 것 

2. 발명자의 직무: 소속 기관에서의 해당 발명자의 직무 내용을 적을 것 

3. 직무발명의 성질: 해당 직무발명이 소속 기관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와 그 직무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발명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적을 것 

③ 제1항제2호의 직무발명 요약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요약서에 준하여 작성한다. 

[전문개정 2011. 10. 7.] 

제3조(직무발명의 승계결정) 발명기관의 장은 영 제6조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에 대한 국가승계 결정을 하

려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 가치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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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유특허권의 등록요청) 발명기관의 장은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국유

특허권의 등록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유특허권 등록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직무발명에 대한 의견서

  2. 특허결정서 사본 또는 특허증 사본

  3. 그 밖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전문개정 2011.10.7]

제5조(국가기관의 무상실시) ①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무상실시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국유특허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2. 무상실시를 하려는 사유서  [전문개정 2011.10.7]

제6조(전용실시권등의 계약기간) 특허청장 또는 영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국유특허권에 

대하여 「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연장하여 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4.>

1. 해당 국유특허권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준비기간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에는 그 준비기간

2. 해당 국유특허권의 존속기간이 계약일부터 4년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 만료 시까지의 남은 기간

[전문개정 2011. 10. 7.]

제7조(처분의 공고) 특허청장은 영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특허권을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 입찰일 30일 

전까지 해당 국유특허권의 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의 일시와 장소 및 

입찰참가의 자격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보나 일간신문 등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4.>

[전문개정 2011.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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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수의계약 신청) ① 영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국유특허권의 처분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의계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수탁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국유특허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2.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3. 무상실시를 하려는 사유서(영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사업계획의 개요

  2. 시설 규모

  3. 수량과 금액을 적은 연도별 생산 및 판매 계획 [전문개정 2011.10.7]

제9조(계약서의 작성) ① 특허청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은 영 제11조에 따라 

국유특허권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서에는 처분하려는 국유특허권의 표시,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의 경우 그 실시권의 범위, 처분금액 및 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특허청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유특허권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거나 국유특허권의 처분을 받으려는 

자가 제2호 및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18. 12. 4.>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문개정 2011. 10. 7.]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 ① 특허청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은 국유특허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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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으로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발명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평가에 관한 전문

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0.7]

제11조(예정가격의 산정기준 등) ① 국유특허권의 매각을 위한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1. 국유특허권 존속기간의 실시료 추정총액

  2. 제1호에 따라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 특허권의 

매매실례가격

  ② 국유특허권에 대하여 유상으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그 실시료의 예정가격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정한다.

  실시료 예정가격 = 국유특허권을 이용한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③ 제2항의 계산식에서 총판매예정수량, 제품의 판매단가, 점유율 및 

기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판매예정수량: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예정수량을 합한 것

  2. 제품의 판매단가: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가격의 평균가격

  3. 점유율: 단위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해당 국유특허권이 이용되는 비율

  4. 기본율: 3퍼센트. 다만, 해당 국유특허권의 실용적 가치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따로 특허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정가격은 실시기간의 총액으로 

한다. 다만,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총판매

예정수량을 미리 예측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제품 단위당 

실시료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품 단위당 실시료 예정가격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전문개정 20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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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처분결과의 통지)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발명기관의 장이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하거나 수탁

기관의 장이 국유특허권을 처분한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할 때에는 

계약서 사본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원 중인 직무발명의 내용 또는 국유특허권의 내용

  2. 처분에 따른 대금(貸金)의 수납에 관한 사항

  3.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10.7]

제13조(대장의 작성 ․ 비치) ① 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한 

대장(臺帳)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분기별로 특허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7]

제14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이 규칙은 실용신안의 고안 및 디자인의 

창작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직무발명”은 “실용신안의 고안 및 

디자인의 창작”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10.7]

부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32호, 2021. 10. 19.>  

이 규칙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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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업무 운영요령

[시행 2021. 10. 21.] [특허청고시 제2021-17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 및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공무원등”이란 국가공무원 또는 국가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2.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국가공무원등을 말한다. 

 3. “발명기관”이란 직무발명을 한 발명자가 소속된 국가기관을 말한다. 

 4. “사업화”란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ㆍ생산 또는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국가공무원등 직무발명의 무상실시요령

 제3조(무상실시 대상 및 기간) ① 특허청장은 영 제1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무상으로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② 또한 국유특허권 등록 이후 3년 동안 미실시한 경우에는 미활용 

국유특허권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영 제1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상으로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③ 국유특허권의 무상실시 기간은 최대 3년으로 한다. 

 제4조(무상실시신청) ① 이 고시에 따른 무상실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1호 서식의 무상실시 신청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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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당 국유특허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2. 무상실시를 하고자 하는 사유서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국유특허권 사업화 추진일정 

 2. 사업화 자금 수요 예측 및 조달 계획 

 3.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사업경험 및 기술축적 정도(시설규모 포함)  

 ④ 실시하려는 국유특허권의 공동권리자가 존재할 경우에는 제1항의 

무상실시 신청서 제출 시 공동권리자의 통상실시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실시자 수의 제한) ① 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을 무상으로 실시하려는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자 수를 제한

할 수 있다.    

 ② 실시자 수를 제한할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사업계획서의 실현가능성 

 2. 신청순서 

 제6조(무상실시의 제한) ① 국유특허권이 제3조제2항에 의한 최초의 무상

실시 기간 종료 후 해당 국유특허권에 대한 실시계약을 연장하려는 자는 

유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계약이 연장된 국유특허권은 이후 제3자와 실시계약을 

맺을 경우엔 유상으로 통상실시권을 허락한다. 

 제7조(중소기업우대) 중소기업에서 제3조제2항에 의한 무상실시 기간 종료 

후 해당 국유특허권에 대해 재실시를 요청할 경우에는 실시료 산정시 

기본율을 2%로 낮추어 적용할 수 있다.   

제3장 국가공무원등 직무발명의 전용실시요령

 제8조(전용실시권자의 결정) ① 전용실시권의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자(이하 

“입찰자”라 한다)는 국유특허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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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특허청장은 입찰자의 사업계획서 및 사업화 가능성, 입찰의 대상이 

되는 특허의 특성, 입찰금액, 전용실시권자 선정 관련 위원회의 심의 등을 

고려하여 전용실시권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9조(최소실시료) ① 전용실시권자는 실시료의 일부로서 300만원 이상의 

금액(이하 “최소실시료”라 한다)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영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하거나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계약을 갱신

하는 경우에도 최소실시료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제10조(전용실시계약의 갱신) ① 전용실시권자는 전용실시권 설정에 관한 

계약(이하 “전용실시계약”이라 한다)이 만료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발명진흥법」 제10조의2에 따라 전용실시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1. 전용실시권자가 사업화하여 발생한 수익(이하 "사업화수익"이라 

한다)이 전용실시권자가 사업화하기 위해 투자한 비용보다 적은 경우. 

 2. 전용실시권자가 사업화를 위해 후속연구 또는 법령에 따른 허가ㆍ

등록에 필요한 시험을 하려는 경우. 

 3. 외교상 또는 국방상의 이유로 전용실시권자가 계속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전용실시권자의 기술이나 설비가 아니면 국유특허권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5. 발명자의 이직이나 퇴직으로 국유특허권에 관한 정보 등을 전용실시

권자 외의 자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사업화수익이 전용실시기간에 비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은 발명기관의 장, 수탁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용실시계약의 갱신을 허락할 수 있다. 

 ③ 전용실시계약의 갱신은 전용실시권자가 전용실시에 관한 사업화 

실적이 존재하거나 사업화 노력을 계속한 경우에 한한다. 

 ④ 전용실시권자는 전용실시계약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전까지 

전용실시계약의 갱신을 특허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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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전용실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특허청장과 전용실시권자는 최소실시료, 

전용실시기간 등의 사항을 협의하여 기존의 계약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장 국가공무원등 직무발명 보상금등의 지급기준

 제11조(보상금등의 지급기준) ① 특허청장은 영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라 보상금등을 지급함에 있어 별표 1 ‘보상금등의 감액기준’ 을 고려

하여 보상금등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에서 

직접비용(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에 사용한 금액,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 등)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규정의 준용)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하여 이 고시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한다.   

  

제5장 국가공무원등 직무발명 처분ㆍ관리 업무의 위탁

 제13조(수탁기관의 지정신청)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국유특허권의 처분ㆍ

관리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수탁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신청기관은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아래 제1호의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국유특허권 처분ㆍ관리 업무계획, 업무수행절차 등을 포함한 사업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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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신청기관의 조직ㆍ인력ㆍ시설ㆍ장비 등 현황 

 5. 그 밖에 수탁기관 지정에 필요한 서류 

 제14조(수탁대상기관의 지정 및 위탁계약 체결 등) ① 특허청장은 제13조에 

따른 수탁기관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국유특허권의 처분ㆍ관리 업무수행 

능력 등을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수탁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수탁기관과 업무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경우 특허청장은 수탁기관의 장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국유특허권의 처분ㆍ관리 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국유특허권의 처분ㆍ관리 업무 수탁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특허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수탁기관은 국유특허권의 

처분ㆍ관리 업무 위탁계약서에 규정된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지휘ㆍ감독 및 수탁기관의 의무) ① 특허청장은 위탁한 업무에 관하여 

수탁기관이 행하는 행위를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업무에 관련된 지시ㆍ조치ㆍ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의 장은 수탁기관의 변경이나 조직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변경사항을 

특허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의 장은 국유특허권의 처분ㆍ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 및 영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의 장은 국유특허권의 처분ㆍ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공성 및 운영의 투명성, 특허권자 및 통상실시권자 등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⑤ 특허청장은 수탁기관의 장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불법ㆍ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 및 그 소속직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수탁기관은 영 및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정당한 실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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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의 금전이나 물품을 실시자 또는 실시와 관련된 제3자로부터 받을 

수 없다.   

 ⑦ 수탁기관의 장은 국유특허권의 활용 촉진을 위해 특허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업무 범위 등)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수탁기

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계약서에 기재된 발명기관의 국유특허권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에 관한 업무 

 2. 국유특허권의 홍보 등 관리 

 제17조(처분절차 및 처분방법 등) ① 수탁기관의 장은 제16조 본문에 따라 

위탁된 국유특허권의 처분ㆍ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영 및 시행규칙

에서 정하는 처분절차 및 처분방법에 따른다.    

 ② 수탁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기재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서류와 계약서를 구비하여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이 완료되면 계약체결 완료문서 등을 특허청장

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의 장은 계약기간 만료 후 정산서류를 제출받아 정산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특허청에 송부하여 실시료 납부 고지서를 발부받아야 

한다. 다만, 계약서에 실시권자가 실시료의 일부 또는 전체를 계약일 또는 

특정 기일을 기준으로 납부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납부 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④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국유특허권의 처분ㆍ

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전자서명법」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처분ㆍ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8조(실적보고서 등 제출) ① 수탁기관의 장은 매 분기별 국유특허권의 

처분ㆍ관리 업무의 실적보고서를 분기별로 종합하여 다음달 15일까지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탁기관의 장이 제출한 

서류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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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실적보고서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대장의 작성ㆍ비치) 수탁기관의 장은 국유특허권의 처분ㆍ관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20조(기타) 이 요령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상 발생하는 의문은 

특허청장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제6장 국가공무원등 직무발명의 심판ㆍ소송

  

 제21조(심판 수행체계) ① 국가공무원등이 개발 또는 창작하여 등록된 

산업재산권에 특허심판이 청구되면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

보호법」의 심판규정을 준용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② 국가공무원등이 개발 또는 창작하여 등록된 산업재산권에 대한 심판이 

청구되어 심판청구서 부본이 특허청에 송달되면, 특허청장은 발명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한다. 

 ③ 통보를 받은 발명기관의 장은 심판당사자를 지정하여 발명자 및 

관계자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심판업무를 총괄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④ 특허심판의 심결문이 특허청에 송달되면 특허청장은 즉시 발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패소하였을 경우엔 발명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소제기 

여부를 결정한다. 

 제22조(심판 대리인의 선임) ① 심판당사자는 심판업무를 총괄 대응하며 

청구된 심판에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할 수 있다.    

 ② 심판당사자는 제1항에 따라 심판대리인을 선임한 후 즉시 특허심판원에 

심판대리인 선임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하며, 심판대리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변호사 보수 규정(법무부훈령)」을 준용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소송 수행체계) ① 국가공무원등이 발명 또는 창작하여 등록된 

산업재산권에 대해 특허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는 소가 발생하였을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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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② 소장 부본이 특허청에 접수되면 특허청장은 발명기관의 장에게 위 

사실을 통보하며, 통보를 받은 발명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송업무를 수행한다. 

 ③ 발명기관의 장은 법원 출석, 변론, 검찰청 보고 등 소송의 진행과정을 

특허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4조(소송 대리인의 선임) ① 발명기관의 장은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면 즉시 

특허청장에게 통보한다.    

② 발명기관의 장은 소송 대리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변호사 보수 

규정(법무부훈령)」을 준용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재검토기간)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

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1-17호, 2021.10.19.>  

이 고시는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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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보상금등의 감액기준

위반사항
위반
주체

보상금 종류
관련
법령

감액기준

영 제5조의 직무발명 신고는 
하였으나 영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가승계를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 직무발명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특허 
등의 출원을 하거나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발명자
등록보상금
처분보상금

영 제16조
영 제17조

보상금 
전액을 
미지급

영 제5조 및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발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명의로 
특허등의 출원을 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발명자
등록보상금
처분보상금

영 제16조
영 제17조

보상금 
전액을 
미지급
하거나 
50%를 

감액하여 
지급

영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발명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발명자
등록보상금
처분보상금

영 제16조
영 제17조

보상금의 
50%를 

감액하여 
지급

발명기관 기관포상금
영 제18조 

제1항

직무발명에 
관계되는 

일에 
종사하는 
발명기관 
소속의 자

기관포상금
영 제1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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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 21] [법률 제17524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출원(出願)된 특허, 실용

신안(實用新案), 디자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

  나. 가목의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資本財)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기술에 관한 정보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기술이전”이란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ㆍ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화”란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ㆍ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4. “기술평가”란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價額)ㆍ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5. “공공기술”이란 기술의 소유권ㆍ실시권 또는 이용권 등이 공공연구

기관에 귀속된 기술을 말한다.

6. “공공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공립 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를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마.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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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ㆍ단체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이하 “기술이전 · 사업화”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7. “관계중앙행정기관”이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

통상자원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8. “기술신탁관리업”이란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

(이하 “기술등”이라 한다)를 신탁받아 기술등의 설정 · 이전, 기술료의 

징수 · 분배, 기술의 추가개발 및 기술자산유동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업(業)을 말한다.

9. “기술자산유동화”란 기술등 및 기술등으로 인한 채권 · 지분과 그 밖의 

재산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산유동화를 말한다.

10.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란 공공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

(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해당 회사의 사업을 지배

하거나 관리 ·지원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제21조의

3에 따라 등록된 회사를 말한다. 다만,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0. 4. 12.]

제10조(기술거래기관의 지정 · 취소 및 지원)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기술거래를 위한 전담인력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를 기술거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이하 “기술거래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기술이전 · 사업화 대상 기술의 파악, 수요 조사, 분석 및 평가

  2. 기술이전 · 사업화 정보의 수집 · 관리 · 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3. 기술이전의 중개 · 알선

  4. 그 밖에 기술이전 · 사업화 정보의 유통을 촉진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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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거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

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지정된 후 2년간 기술거래 실적이 없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제5항에 따른 통보 의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5. 폐업 등으로 인하여 제2항의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6.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④ 정부는 기술거래기관이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데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기술거래기관은 제2항의 사업에 따른 기술거래에 관한 정보를 기술

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절차, 제4항에 따른 정부의 지원, 제5항에 

따라 통보하여야 할 기술거래에 관한 정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4.12.]

제11조(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 사업화 전담조직)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공공연구기관에 기술이전 · 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이하 “국공립학교”라 

한다)에 설치하는 전담조직은 법인으로 하여야 한다.

  ② 국공립학교의 전담조직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정부는 전담조직을 설치한 공공연구기관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설치 · 운영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4.12.]

제12조(사업화 전문회사) ① 정부는 민간부문에서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화 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회사로서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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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이하 “사업화 전문회사”라 한다)에 대한 육성 ·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사업화 전문회사에 대하여 사업화 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사업화 전문회사에 대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술이전 · 사업화 

촉진사업에 우선하여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4.12.]

제19조(공공기술의 이전 · 사업화 촉진) ① 정부는 공공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할 때에는 공정하고 질서 있는 거래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의 이전으로 

발생하는 기술료의 일정 부분을 연구자와 공공연구기관 소속 임직원 중에서 

기술이전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공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인력, 설비 및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1. 기술지주회사 및 제21조의4에 따른 출자회사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

문회사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子會社)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④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적정 배분에 관한 기준 ·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4.12.]

제21조(공공기술의 이전 · 사업화의 촉진에 관한 규정) ①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공공기술의 이전 · 사업화의 촉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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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기술등의 기부채납)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등을 국가에 

기부채납(寄附採納)할 수 있다.

  1. 공공연구기관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3. 민간기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유재산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기부채납된 기술등을 관리 · 처분[현물출자(現物出資)는 제외한다]한다.

<개정 2013. 3.23.>

  ③ 제1항에 따라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이전 및 사업화로 기술료 등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기부채납을 한 자 또는 그 기술등의 개발자에게 보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기술등의 관리 · 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상의 기준 ·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4.12.]

제22조(연구개발 성과의 권리화 지원) ① 정부는 연구개발 성과가 신속하게 

권리화되어 기술 수요자에게 이전될 수 있도록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확보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식재산권의 확보 ·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7조제2항에 따라 보유 기술의 내용 등을 기술진흥원에 등록한 

자에게 그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확보 ·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4.12.]

제24조(공공연구개발 성과의 귀속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연구개발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여 획득한 성과에 대하여 특허 등 지식

재산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확보

하려는 경우 그 연구개발에 참여한 기관ㆍ기업(국공립학교인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참여기관

등”이라 한다) 및 연구자의 권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그가 추진하거나 지원하는 연구



부록3

국
유
특
허
권

관
련

법
률

내
용

www.kipo.go.kr • 155

개발사업에서 생성된 성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활용에 

관한 조건을 붙여 이를 참여기관등에 귀속시킬 수 있다.

④ 공공연구기관은 제3항에 따라 귀속된 공공기술을 직접 이용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연구기관은 

공공기술을 이용하게 할 때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해당 공공

기술의 사업화로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 징수를 유예하거나 수익에 비례하여 

나누어 납부 또는 일정 금액을 납부하게 하는 등 당사자 간 합의하여 

정하는 방법에 따라 중소기업 등 공공기술의 이용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⑤ 공공연구기관은 제4항에 따라 공공기술의 이용을 허락하려는 경우에는 

공공기술을 이용하려는 기업 등에 대하여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술의 개발에 투자한 기업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⑥ 국공립학교의 전담조직은 제3항에 따라 그 전담조직에 귀속된 공공

기술의 이용으로 발생한 기술료를 국공립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

2. 연구개발

3. 기술이전ㆍ사업화

4.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 및 관련 업무

5. 전담조직의 운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⑦ 제3항에 따라 참여기관등에 귀속된 공공기술의 관리, 제4항에 따른 

공공기술의 이용 절차ㆍ조건 및 기술료의 징수, 제5항에 따른 우선권, 

제6항에 따른 기술료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4. 12.]

제30조(국유재산의 대부 등) ① 정부는 기술이전 · 사업화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이전 · 사업화에 참여하는 기관에 「국유재산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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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 · 양여하거나 

사용 · 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부 · 양여 및 사용 · 수익의 조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4.12.]

제31조(지식재산권 등의 무상 양여) ① 정부는 산업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 성과로서 국가에 귀속된 지식재산권의 실시권자에 대하여 실시

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그 연구개발 과제의 연구개발자와 그 

연구개발사업의 투자자에 대하여 그 지식재산권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산업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 과제의 연구자 및 

참여기업에 그 연구개발에 사용된 것으로서 국가에 귀속된 연구기기 · 설비 

및 시험제품 등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4.12.]

제38조(비밀 누설의 금지) 기술이전 · 사업화 촉진에 참여한 자는 기술이전 ·

사업화 촉진에 참여하면서 알게 된 공공연구기관 및 기업의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업무의 위탁)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기술진흥원의 장, 기술거래기관의 장 및 기술평가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4.12.]

제4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39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진흥원 · 기술거래기관 또는 기술평가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전문개정 20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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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0. 21.] [대통령령 제32074호, 2021. 10. 19., 타법개정]

제3조(공공연구기관) 법 제2조제6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이란 

산업 및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出捐)받거나 보조받는 

법인 또는 단체

  2. 국가등으로부터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出資)받거나 

출연받은 법인 또는 단체[전문개정 2010.8.17.]

제4조(관계중앙행정기관)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이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위사업청, 

농촌진흥청, 특허청 및 기상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17., 2019. 7. 30.>[전문개정 2010. 8. 17.]

제16조(기술거래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기술거래를 

위한 전담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14조에 따른 기술거래사(이하 “기술거래사”라 한다),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법 제10조

제2항의 사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 3명 이상을 상시 고용할 것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기술거래에 관한 

업무지침서를 보유할 것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기술이전 · 사업화 

정보의 수집 · 관리 · 유통 등을 위한 정보망을 보유할 것

  4.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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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거래기관(이하 “기술거래기관”이라 한다)

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술거래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관계중앙행정기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에 관한 증명서류

  2. 정관

  3. 사업계획서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술거래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기술진흥원에 자문을 할 수 있다.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술거래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기술거래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2. 전문분야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분야

  3. 지정 시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그 조건의 내용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을 통합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전문개정 

2010.8.17.]

제18조(전담조직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담조직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같은 법 제3조의 구분에 따른 

국공립학교로서 이공계열 학과를 설치한 학교

  5. 그 밖의 공공연구기관으로서 기관의 성격, 연구개발 인력 및 예산, 

보유기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이전 ·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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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공공연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조직을 설치할 때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동으로 전담조직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전담조직에는 1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전담조직을 설치한 공공연구기관은 매년 

기술이전 ·사업화 계획과 추진 실적 등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직무발명의 승계가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2. 특허 등의 출원 · 등록 · 관리 · 이전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

  3. 기술이전 · 사업화에 따른 기술료 등 수익의 배분

  4. 기술이전 · 사업화의 촉진

  5. 산업계의 연구성과에 관한 기술정보의 제공[전문개정 2010.8.17.]

제24조(공공기술 이전에 대한 성과 배분)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기술이전에 관한 계약 체결과 그 과정에 기여한 사람

(연구자는 제외한다)으로서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연구자 및 기술의 이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배분하는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산으로 한다. 다만, 연구자가 공무원(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

조직이 설치된 국공립학교의 교직원은 제외한다)으로서 국가공무원인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지방공무원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10. 19.> 

1. 연구자: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여 얻은 기술료의 

100분의 50 이상 

2. 기술의 이전에 기여한 사람: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

하여 얻은 기술료의 100분의 10 이상 

[전문개정 2010. 8. 17.] 

제25조(공공기술의 이전ㆍ사업화 촉진에 관한 규정의 제정)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술의 이전ㆍ사업화의 촉진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9.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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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 설치 및 전담인력 배정에 관한 사항

  2.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해당 업무의 위탁 

및 그 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기술이전ㆍ사업화 정보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자 또는 기술이전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기술료 배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 8. 17.]

제25조의2(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성과 배분)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기부채납을 한 자 또는 기술등의 개발자에게 배분하는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기술등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여 얻은 기술료 등 수입액을 기준으로 한다.

  1. 기부채납을 한 자: 기준금액의 100분의 60 이상

  2. 기술등의 개발자: 기준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제26조(공공연구개발 성과의 귀속 및 이용 허락 등) ①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공립학교에 설치하는 전담조직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 지식재산권 및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② 국가등이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 성과를 공공연구기관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그 공공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제9조제3항 각 호의 

정보를 기술진흥원에 등록하도록 하여 일반인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정보 이용을 위한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을 공시하는 등 성과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공공연구기관이 그 성과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협약에 따라 일반인의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③ 국가등은 공공연구기관이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 성과의 이용을 촉진

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직접 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공공연구기관은 제2항에 따라 귀속된 기술을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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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에는 통상(通常)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함을 원칙

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專用)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 또는 협약에서 전용의 실시 또는 사용을 정한 경우

  2. 통상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받으려는 자가 없는 경우

  3. 기술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공공연구기관은 법 제24조제5항 단서에 따라 공공기술의 개발에 투자한 

기업 등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종료 후 1년의 범위에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협약에서 이와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⑥ 법 제24조제6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호의 

용도를 말한다.

  1. 기술이전 · 사업화와 관련하여 외부기관과 공동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드는 비용

  2. 기술이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전문개정 2010.8.17.]

제30조(국유재산의 대부 등) ① 기술이전 · 사업화에 참여하는 기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대부 또는 양여받거나 사용 · 수익하려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그 재산의 관리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재산의 관리청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바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대부 · 양여, 사용 · 수익의 조건은 계약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8.17.]

제31조(지식재산권 등의 무상 양여)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실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지식재산권을 무상으로 양여하는 경우에는 기획

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연구기기 · 설비 및 시험제품 등을 무상으로 

양여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8.17.]



국유특허권 처분 ․ 관리 업무 편람

162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343호, 2020. 6. 9., 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 6.>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연구개발과제”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정하는 과제를 말한다.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

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4. “전문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5. “연구개발성과”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창출 또는 파생되는 제품, 시설ㆍ장비, 지식재산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ㆍ무형의 성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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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개발정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국가연구개발사업ㆍ연구개발과제 등 연구개발 수행에 관한 정보

 나. 연구개발기관ㆍ연구자 등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주체에 관한 정보

 다. 연구개발성과의 명칭ㆍ종류ㆍ소유기관 등 연구개발성과에 관한 정보

 라.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7. “연구지원”이란 연구개발기관이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제의 신청ㆍ수행 및 성과 활용 등에 필요한 인력, 

시설ㆍ장비, 전산시스템 등을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

한다. 

8. “국가연구개발활동”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연구지원 및 국가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 관련 수요조사에 수요를 

제출하는 행위

 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연구개발과제의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

 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에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신청하는 행위

 라. 연구개발과제의 원활한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구성하여 운영하는 평가단, 위원회, 심의위원회 등에 참여하거나 

활동하는 행위

 마. 삭제 <2022.1.6>

 바. 삭제 <2022.1.6>

 사. 삭제 <2022.1.6>

9.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제17조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시행일: 2022.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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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연구

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때에는 선정된 연구개발

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의 기간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 한다. 

1. 연구개발과제 수행 계획(제13조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을 포함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권한ㆍ의무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의 권리ㆍ의무 

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약 당사자는 연구개발기관을 추가ㆍ변경하거나 연구

책임자,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2조제3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

개발과제가 중단된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해약하고 연구개발비 

정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ㆍ변경ㆍ

해약의 절차 및 제4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ㆍ관리) ①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연구개발

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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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4. 그 밖에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국가 소유 연구개발성과를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한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기준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①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라 한다)은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성과의 유지ㆍ관리ㆍ공동활용,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ㆍ연계,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추가적인 연구개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이 종료된 때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보고서 및 연구개발성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과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공동활용 요청을 받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추적조사

(제1항에 따른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성과활용보고서 등을 

통하여 조사ㆍ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조치, 제4항에 따른 지원, 제5항에 따른 추적조사의 

세부내용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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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

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징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⑤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2.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⑥ 제2항에 따른 납부 기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감면 기준과 제5항에 

따른 기술료 사용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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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78호, 2021. 12. 8., 일부개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7. 25., 2011. 9. 15., 2012. 2. 1., 

2013. 1. 1., 2013. 3. 22., 2014. 1. 1., 2014. 3. 18., 2014. 12. 23., 

2015. 12. 15., 2016. 12. 20., 2018. 3. 20., 2018. 12. 31., 2019. 

12. 10., 2019. 12. 31., 2020. 6. 9., 2020. 12. 29.> 

(중략)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중략)

  어.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

(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1)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종업원등(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21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 또는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하 이 조에서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

(중략)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중략)

   라.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중략)

[전문개정 200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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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3.30.>

1.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2. “기부채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리”란 국유재산의 취득·운용과 유지·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처분”이란 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의 

소유권이 국가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5. “관리전환”이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금 간 또는 서로 다른 특별회계 ·

기금 간에 국유재산의 관리권을 넘기는 것을 말한다.

6. “정부출자기업체”란 정부가 출자하였거나 출자할 기업체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업체를 말한다.

7. “사용허가”란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 · 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8. “대부계약”이란 일반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

으로 사용 · 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9. “변상금”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

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무단점유자”라 한다)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10. “총괄청”이란 기획재정부장관을 말한다.

11. “중앙관서의 장등”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하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과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국유재산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 국가는 국유재산을 관리·처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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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할 것

2.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3.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3의2. 경제적 비용을 고려할 것

4.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이 제2장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국유재산의 범위) ① 국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8.>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3.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이하 “정부기업”이라 한다)

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이하 “증권”

이라 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

  가.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나.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같은 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로서 같은 법 제53조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품종보호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 외에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다만,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권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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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제3호의 기계와 기구로서 해당 기업이나 시설의 폐지와 함께 

포괄적으로 용도폐지된 것은 해당 기업이나 시설이 폐지된 후에도 국유

재산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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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허락 유형 표시 마크 이용허락범위

[제4유형]
제1유형+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 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